
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2020학년도 

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

학교 보건관리 분야

           





- 3 -



- 1 -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2
 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6
 3. 보건실 환경 조성 및 운영 8
 4. 학교 건강검사 철저 10
 5.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14
 6.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16
 7.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 운영 24
 8. 비만예방 등 학생건강 관리 26
 9. 학생 구강보건 관리 28
10. 소아당뇨 학생지원‧관리체계 강화 31
11. 건강증진학교 운영 및 부산건강학생 만들기 32
12.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운영 35
13. ‘사랑의 날개달기’ 난치병 학생 돕기 37
14.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증진 사업 적극 참여 39
15. 2019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제15차) 40
16. 보고목록 41
  [보고서식 1]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42
  [보고서식 2] 성교육 실시 현황 43
  [보고서식 3]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44
  [보고서식 4]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45
  [보고서식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46
  [보고서식 6]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47
  [보고서식 7]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49
  [보고서식 8]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52
17. 참고자료 목록 53
  [자료  1]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설·설비 기준 54
  [자료  2]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58
  [자료  3] 학교 건강검사 실시요령 59 
  [자료  4]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111
  [자료  5] 학교 감염병 발생시 교육지원청 대응요령 112
  [자료  6] 학교 감염병 발생시 나이스 보고 요령 113
  [자료  7]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114
  [자료 8] 부산관내 보건소의 2019년 학생건강증진 사업 현황 115

학생건강증진계획

CONTENTS



- 2 -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학교보건법」 및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

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 지속적·체계적 운영 

 ◦ 초ㆍ중등교육과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

교육 의무 실시

     ※ 관련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실시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운영모형 개발‧보급(‘15.2월) 
 ◦ 부산시교육청 개발 성교육 인정도서 활용 학교 : 8교(2019)

     ※ 성교육 인정도서 「성과 건강」, 「인간과 성」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성교육 실시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

능하도록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

   -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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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지속적·체계적 운영

      ※ 일회적ㆍ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생발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업시수 확보 
         예) 초5학년 17차시, 중1학년 17차시   
   - 학교 보건교육 실시현황 및 ‘보건’ 과목 선택 현황 보고: [보고서식 1]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율형 교과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교육실 별도 설치 시 보건실 근접 설치로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

   - 「학교보건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

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학생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교과와 연계한 포괄적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의무적 실시

   -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연간계획 학교교육계획에 포함    

   - 선택교과(중학교 ‘성과 건강’, 고등학교 ‘인간과 성’) 및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연계하여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부산시교육감  인정도서 <성과 건강>. <인간과 성> 활용 및 선택교과 확대 

   - 성교육 담당교사 주관, 학년별 관련교과(부장) 협의회 구성, 성교육과정 편

성․운영 

< 학교 성교육 표준안 유형 >
구분 표준형(교과통합형) 전담형 초빙형 융합형(혼합형)

특징

ú 관련교과 담당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참
여하여 성교육 실시

ú 교과관련 내용에 맞
춰 시간 확보
ú 교과 관련성이 없는 

시간은 창체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보건 또는 관련 전문
교사가 지도

ú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성교육 실시
ú 11학급 이하의 학교 

규모에서만 활용이 
가능함

ú 학교 교육과정 계획
에 성교육을 위한 시
수를 배정하여 체계
적인 운영계획 수립

ú 보건교사와 외부전문
가 또는 보건교사와 
기간제 교사(보건)를 
활용하여 성교육 실시
ú 성교육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ú 학교에서 활용 가능
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운영
ú 학교의 특성을 반영

하여 표준형, 전담형, 
초빙형을 학년단위로 
선택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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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집중 학년제 실시

   - 대상: 초4, 중1학년

   - 방법: 3차시 집중 교육(연간 15차시에 포함하여 운영)

   - 교육내용: 3차시 교육내용 요소를 포함한 집중교육 실시

구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1차시 생명의 소중함(생명의 탄생, 생명존중 등) 청소년의 성(성의 올바른 의미 알기 등)
2차시 또래 및 이성친구와 지켜야 할 놀이 예절 건전한 이성교제
3차시 성폭력예방교육(사이버성폭력포함) 성폭력예방교육(사이버성폭력포함)

   - 초4학년 전 학급대상 생애주기별 성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포함) 1차시 강

사 지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성교육 집중학년제 지도안 포함 보건교육 운영 자료집 활용(2017. 3)
 ◦ ‘찾아가는 학생 참여형 성교육’ 실시

   - 대상: 150교 연1회 강사지원 

   - 방법: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체험형 버스 운영 등)
   - 교육내용: 임신복체험, 신생아모형 안아보기 등 생명존중, 성평등, 성폭력예방 등 

 ◦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전 및 정책제안 동아리 운영

   - 공모전: 초·중·고 연 1회, 포스터·UCC·캘리그래피 등

   - 정책제안 동아리: 중·고 총 7팀 운영

   - 추진시기 및 방법: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교육연구회 지원활동 강화

   - 장학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 교육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보건교육 연구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부산교육연구정보원 지정연구회 및 자율연구회 적극 참여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 

공유(저작재산권 유의)
 ◦ 성교육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성교육 시 유의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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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사의 성 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성교육 

관련 기관 체험학습 운영 시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사전 지도안 확인 및 담당교사 임장 지도

 ◦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포함 통합교육과정 연수 실시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2020 교원·교직원 필수 연수 통합과정 원격직무연수’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포함 필수연수, 교원·전문직 24차시, 교직원 10차시 
       *운영기간: 교원·전문직 1/2 ~ 12/4,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사립학교 직원 1/2 ~ 11/30)
   - 부진기관 기준: 성고충상담원 지정(최소 남1, 여1명) 여부 및 고충상담원 연수 

이수 여부, 고충상담창구 설치 여부(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필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여부, 평점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70% 미만, 기관장 교육 미

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등(2020 여성가족부 지침 참조)
 ◦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 교직원 연수 실시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신청교 250교 대상 3시간 지원(영역별 1시간)
   - 추후 위탁기관 선정 후 상세 안내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뮤지컬 공연

   - 초·중·고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 2회 실시(교직원 1회, 학부모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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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

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흡연·음주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감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

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

 ◦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음주율(2019년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 `16년 이후부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지표가 크게 

증가 추세임. 음주율은 증가하다가 `19년에 감소함.

  

구분
흡연율(%) 음주율(%)

2018 2019 2018 201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9.4 3.7 9.3 3.8 18.7 14.9 16.9 13.0
부산 8.8 2.5 10.2 4.3 18.1 13.6 17.4 12.2

<표1> 남여 중·고등학생 흡연율 및 음주율                  

 

 ◦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및 금연구역 지정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 

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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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6.11.)에 따라 마약류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교육 실시

    ※ 학교보건법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학교보건법」 제9조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

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금지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 지자체의 장은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학교주변 금연구역(절대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지정·운영(’20.10. 시행 예정)

   - 학교 절대보호구역 전면 지정(전 학교)

   -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매년 확대 추진(희망학교, ’20년 40교 예정)

     :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구·군에서 개별 지정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 
schoolhealth.kr)를 통해 공유하여 탑재된 약물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

한 오·남용 예방

나.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 (준)심화형학교 업무담당교사 연수, 관리자 연수, 일반교원 대상 원격연수 등에 

해당 교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 

부산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다. 식약처 등 전문부처와 연계한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초등 저) 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 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중등) 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 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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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실 환경 조성 및 운영

 ◦ 보건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하고 「학교보건실 현대화」기준에 맞도록 시설·설비 개선ㆍ보완 

 ◦ 학생들이 청결하고 안락한 조건에서 부상 치료(응급처치) 및 요양·상담

 ◦ 학교보건실 현대화 현황 (2020.1.1. 기준)
구  분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학교 304 173 145 15 637
완료학교 301

(99.0%)
167

(96.5%)
142

(97.9%)
12

(80%)
622

(97.6%)
2019년 계획 학교 0 2 0 0 2

미추진 학교 3 4 3 3 13

 ◦ 보건실 면적 및 설비·기구의 법정기준 확보 철저

   - 근거: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학교보건법 시행

규칙｣ 제2조,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보건실 면적 기준

    ∙ 초·중·고(각종·특수 포함): 66㎡이상

     ☞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 33㎡ 이상 확보 
    ∙ 유치원: 15㎡이상(정원 100명미만은 10㎡이상)
     ☞ 형식적인 설치‧운영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설비‧기구 권장기준 준수(관련 공문: 평생교육체육과

-5233, 2014.4.28.)
   - 남·여 공학 학교는 안정실을 남·여 구분 설치(유치원 제외)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5%99%EA%B5%90%EB%B3%B4%EA%B1%B4%EB%B2%95&x=0&y=0#liBgcol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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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신설 시부터 학교보건법령에서 정한 기구 등을 확보하고 「학교보건

실 현대화」기준에 맞도록 시설(시설부서 협조)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

   - 2020년 학교보건실 현대화 추진 학교수: 2교 

   - 학교보건실 현대화 시설·설비 기준 [참고자료 1] 
    ∙ 보건실은 관리실, 처치실, 안정실, 상담실 등으로 구획 설치

    ∙ 보건실 위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 선정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는 기준(교육규칙)1)에 맞도록 확보하

되, 필수기구는 반드시 확보

    ∙ 구급약품 및 구급처치용 재료 확보, 냉·난방시설, 침대, 일반비품과 의료기

구, 건강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는 수납장 등 확보  

   -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보건실 상태를 진단하여 문제점(노후, 면적 협소, 위치 부적정 
등)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 수립 추진

 ◦ 보건실 내부 환경위생 관리 철저

   - 침구(침대, 이불, 베개 등) 정기 세탁, 환기상태 및 곰팡이 유무 등 점검(실내공기질 점검 대상)
 ◦ 보건실에 여성용품(생리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응급상황 시 원활한 지원

   - 보건실 여성용품(생리대) 구입 예산 확보 

 ◦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구조 체계 확립 철저

   -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매뉴얼 활용(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활동에 대한 지도 및 자문 실시

   - 근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 학교의사 및 약사의 직무

    ∙ 학교보건계획 수립 및 교내 환경위생 관리 자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

강평가(학교의사), 의약품 및 실험실 독극물 관리 등에 관한 자문(학교약사) 등
   - 위촉: 면허(의사·한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

    ∙ 위촉된 학교의사·약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참고자료 2] 

1)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참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5%99%EA%B5%90%EB%B3%B4%EA%B1%B4%EB%B2%95#liBgcol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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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건강검사 철저

 ◦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학생 건강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 학교 건강검사의 종류

구 분 대 상 검사시기 검사종목 및 단가 검사방법

신체발달상황 초·중·고 전교생 연중 키, 몸무게, 
비만도

초 1,4학년과 중·고1학년은 건
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학년은 학교 교직원이 실시

건강조사 초·중·고 전교생 4월중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 제2항 〃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연중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2항
학생(학부모)들이 지정 검진
기관 방문 실시 원칙
(학교회계 전액 부담)

초2,3,5,6학년 연중 구강검진
(7,450원/1인당) 〃

별도
검사

소변검사 초·중·고 전교생 3월~10월 단백, 잠혈
(730원)

초 1,4학년과 중·고1학년은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학년은 한국학교보건협
회부산지부에서 출장검사
(학교회계 전액 부담)

결핵검사 고 2, 3학년 연중 결핵
(3,240원)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에서 출
장검사(학교회계 전액 부담)

시력검사 *초·중·고 전교생 연중 시력 교직원이 실시



- 11 -

 ◦ 연도별 건강검진 실시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학생수 121,611 111,911 111,999 109,404 101,727 101,830
실시자수 120,219 110,447 110,469 109,169 101,468 101,319
비율 (%) 98.9 98.7 98.6 99.8 99.7 99.5

※ 12월말까지 미실시한 학생은 익년도 2월말까지 검진 독려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2020. 3. 1.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삭제항목: 혈액형, 색각, B형간염

    ·추가항목: 비만학생의 HDL, 중성지방, LDL(계산값), 허리둘레 

   -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문진표: 건강검진 대상학생(초 1·4학년, 중·고 1학년) 병원에서 작성

    ·건강조사서: 전교생 대상 학교에서 조사

   -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 신체발달 측정 1학기 내 완료, 2020. 7. 31.(금)까지 결과 보고[보고서식 4]
   - 개정 내용을 반영한 「2020 학생건강검진 실시 요령」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학교 및 검진기관 등에 적극 홍보 

 ◦ 학교 건강검사 추진 철저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

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실시(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되, 치과가 개설되

지 않은 검진기관 선정 시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별도 선정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다수의 검진기관 지정

    ·학생들의 검진기관 방문일자 별도 지정 금지(학생 몰림현상 발생 및 형식적 검진 초래)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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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 [참고자료 3]에 의거 실시

   - 결과보고: [보고서식 5]에 의거 제출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④항)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학교의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 학생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완료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 
 ◦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및 현장 지도·점검 철저

   - 「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

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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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원청에서는 건강검사 관련 민원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실시

 ◦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별표 18]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 표본학교 지정 및 연동제(3년마다 표본설계 개선변경) 운영
   - 2018~2020년 표본통계 생성을 위한 표본학교 현황: 58교(초16교, 중19교, 고23교)
 ◦ 유치원생 건강검진 철저

   -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5

   - 내용

    ·유치원장은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 실시 

      ※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
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

    ·검진결과 보관 :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건강검진 학부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적기에 받은 후 그 결과서

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

    ·개학‧입학 등 특정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결과 통보서」제출을 요구하여 별

도의 비용 부담 및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비용 국가부담)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검진시기가 결정되므로 
학부모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유초등교육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 장학지도 시 유치원

생 건강검진 이행여부 확인 점검 협조

      ※ 효율적인 유치원생 건강검진 추진방안 안내 [평생교육체육과-3728, 2014.3.27.]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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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

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지원

 ◦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사회(가정 포함) 전문기관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

영을 통한 학교 역량 제고

 ◦ 2019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구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 전문기관별 의뢰 현황(의뢰율%)

검사실시
학생수

관심군
학생수

(관심군비율%)
2차 검사 

조치학생수
(의뢰율%)

Wee
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병의원 기타 계

초 50,862 977(1.9) 905(92.6) 147 343 124 247 44 905
중 23,908 1,054(4.4) 1,029(97.6) 173 449 140 259 8 1,029
고 24,436 664(2.5) 627(94.4) 83 240 126 167 11 627
계 101,206 2,695 2,561 403 1,032 390 673 63 2,561

(2.7) (95.0) (15.7) (40.3) (15.2) (26.3) (2.5) -
 ◦ 「학교보건법」개정(’13.12.30.)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정신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책무 강화 

                                      

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 검사대상 : 초1·4학년, 중·고1학년

   - 기타 학년 학생은 이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생활지도 등 추수관리 지속

     ※ 학교 내․외 사례관리 체계 구축, 승급 및 분반 등에 따른 학생관리 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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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절차 : 2단계 검사(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학교 내 검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초등 CPSQ-Ⅱ, 중등 AMPQ-Ⅲ)
를 사용하고 기타 표준화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중복 실시 지양

   ※ 기본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시 관심군 대상 표준화도구 적용 가능 

 ◦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학교 여건에 따라 서면검사 실시 가능)
 ◦ 검사시기 : 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 실시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별도 안내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 결과 및 학생(학부
모) 상담·치유 지원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

(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 확보

   - 심층 상담·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검사 및 상담관리 등 ‘실명 기재 자료’ 대·내외 공개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후관리 철저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 방지

   - 학생 전·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원적교(전출교)에 자

료 요청·확인, 원적교 검사결과를 참고하되, 필요 시 재검사 등 학생 관리 철저

 ◦ 학교 내·외 학생정신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학교 내 총괄 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협의체(담임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
사·생활지도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 구성·운영 등 단위학교 학생관리 역량 강화

   - 위험수준별 전문기관 의뢰·관리 시스템 정립,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네트

워크 구축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 구축

   - 마음건강 자문의사 위촉·활용,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전문성 강화 등 지원

   -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의 지원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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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학교 관계자 대상 연수 등 예방 체계와 함께 소독 및 방역물품 비치, 모

의훈련 등 대응체계 강화

 ◦ 학생 감염병 발생현황(부산)

연도별

인플루 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성홍열

유행성각결막염

홍역 결핵 제1군 감염병
기타

계법
정

비
법
정

2017 10,348 95 771 107 78 241 0 17 장티푸스(1) 1 132 64 11,854

2018 16,452 162 1,043 163 65 500 0 9
A형간염(2)

장출혈성대장
균감염증(1)
장티푸스(1)

4 203 110 18,711

2019 16,323 163 457 804 29 263 1 8
A형간염(3)

세균성이질(2)
장티푸스(2)

7 184 145 18,384

     * 2019년도 발병 순위 : 인플루엔자>수족구병>수두>유행성각결막염>유행성이하선염

 ◦ 최근 보건위생 수준이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 발병인원은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학업 스트레스 및 체력저하 등으로 인한 신체 면역력 저하

   - 감시 및 보고체계 강화로 통계처리의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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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참고자료 4]
 ◦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 학생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위생수칙 외에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을 선정하여 초·중·고등
학교용(교사 및 학부모용)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보급(학교생활교육과-2312, 2019.2.13.)

          ⇒ 학생건강정보센터 (학교보건>감염병예방>감염병 예방 교사 및 학부모용 리플렛(한국어, 영어, 따갈로그,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2019.3.14.)(검색 : 감염병)

  -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빈발 감염병 중심 예방교육, 환기 지도 강화

  ·월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철저

  ·1830(1일 8회 30초 손 씻기) 운동 실천 생활화 지도 및 환기 실시

       * 휴식시간 중 ‘손 씻기 송’ , ‘환기 송’ 활용 권장
         ⇒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탑재: 사용자별 정보>교직원>자료실>학교생활교육과>학교보건>214번 자료

  - 학교관리자 및 교사, 교육청 담당자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실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대상 “감염

병 대응 길라잡이 직무연수”(부산교육연수원) 과정 적극 참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연수

는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하여 지속 실시 예정

   · 교육청과 방역당국(부산시, 구·군보건소) 합동 감염병 예방 연수 적극 참여

  - 학부모용 홍보자료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감염병 발생시 가정에서의 협조 및 유의사항 등 포함한 학부모용 리플렛

을 가정통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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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과 연계한 감염학생 관리
   ▷ 감염병으로 등교중지(격리) 학생 생활지도 강화
     - 등교중지 기간 중 학원 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통제
   ▷ 가족내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전 의료기관 진료 
      유도로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
     - 감염병 유행 시기 병문안 자제, 특히 외국 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 있을 경우 
      보건소 즉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외국 전입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외국에서 전입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 시 제출서류에 예방접종 

증명서 추가

       ☞ 외국 거주 시 접종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내 보건소(또는 병·의원)
에서 해당 연령층에 필요한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 해외 출입국(봉사활동, 여행, 견학 등) 시 학생·교직원 대상 귀국 후 감염여

부(잠복기간) 모니터링 강화

    ·여행국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 제공

    ·출국 전 필요한 예방접종 실시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즉시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

소 및 교육지원청 신고

   -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하는 ‘주간 감염병 소식지’를 학생 및 

학부모 예방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  
       * 주간 소식지는 ‘업무시스템 공지게시란’에 탑재
 ◦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 월별 감염병 예고제 실시

    ·월별 다발하는 감염병을 매월 예고하여 각급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함

으로써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

       * 월별 주요 감염병 발병 현황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참조】
   - 학교 유행경보제 운영

    ·학교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대응하여 전파 차단을 위하여「학생 감염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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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기대응 매뉴얼」에 의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학교유행경보 발령

    ·학교유행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학교관계자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마련

   -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소아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교육지원청은 자체계획 수립으로 연 1회 이상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학교감염병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상반기내에 실시

   -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집단발생학교 또는 결핵 발생학교에 대한 현장 지

도·점검 실시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및 방역비 지원

      * 학교 감염병 발생 시 교육지원청 대응 요령 [참고자료 5]
      *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참고자료 6]
   -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3월말까지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운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시설환경 조성

   -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 확충(복도, 식당입구, 화장실 등)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화장실에 비누·종이타월·손 건조기 비치, 개인 손수건 지참 지도

   - 교내 정기 방역 소독  실시(의무화): 연 5회

♣ 교내 정기방역 소독 실시 기준
 ▷ 실시 횟수: 4월~9월(1회 이상 / 2개월), 10월~3월(1회 이상 / 3월)
  ▷ 실시 방법: 소독 대행업체(소독필증)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4항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2월, 12월) 또는 감염병 유행경보, 주의보 

등 발령 시 추가 실시 권장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 확보

  - 학생수 및 학급수 등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발열 감시, 전파 차단, 소독 

등을 위해 방역물품 확보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0%90%EC%97%BC%EB%B3%91&x=0&y=0#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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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 기준
  ❶ 체온계: 교실 당 1개 + 보건실용(2~3개)

   ❷ 의료용 장갑: 보건실용(학급수 × 5개)
   ❸ 일회용 마스크: 교실 당 20개 + 보건실용(학생 10명당 3개)
   ❹ 기타(필요 시): 손소독제, N-95마스크, 눈보호대(안대) 등

  ◦ 학교내 감염병 발생 보고 등 후속대응 철저

  -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시 등교중지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

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에 따름
  - 학교에서는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인지 즉시 NEIS에 입력하고, 결핵·홍

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

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신고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NEIS를 통한 감염병 발생 보고 철저(학교→교육지원청) [참고자료 7]
    ▷ 학교 담당자는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NEIS 시스템에 따라 보고
    ▷ 최초 보고 이후 ‘완치 보고, 보고 오류 수정’ 등 변동사항 보고 철저
      ※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참고자료 4]

  - 교육지원청은 매일 NEIS 시스템을 확인하여 관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모니

터링 하고, 시교육청에 지연제출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긴급 방역조치, 언론 취재 등 특
이사항 발생 시 보고

    ▷ 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보고서식 6】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또는 휴업·휴교 조치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98~p104) 준수 철저

    ·등교중지: 실시 절차 및 등교중지 학생의 관리 등 이행

    ·휴업·휴교: 실시 절차 및 휴업, 휴교에 따른 조치 등 이행

      * 감염병으로 인한 임시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결정한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유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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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출결인정 기준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

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출석으로 인정(등교 중지 후 병원진료 여부 확인)
 ▷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

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결석한 경우, 즉시 병원 진료하고, 등교 재개 시 진
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학생 예방접종 관리를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

  -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 및 교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력을 확인

하여 접종 금지자 등을 제외한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기록은 나이스와 질병관리본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매 학년도(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가 종료되기 전 학생건강기록부에 예방

접종 기록 등의 누락, 입력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정정

      * 학생건강기록부에 직접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
지침」별지 제5호 서식 활용

  - 학교 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

관 예방접종 시에도 사전 예진 철저로 부작용 방지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방지 노력

    *보건당국: ’20∼’21절기(11월말~12월초)부터 만13세(중 1년생)까지 무료접종 확대, 백신 3가 → 4가 변경 예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① 교내 확산되지 않도록 환자 신속하게 격리조치
 ② 일일 결석자 원인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 협조
 ③ 예방요령 등 보건(계기)교육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④ 예방요령 및 예방접종 가정 안내(가정통신 등), 학교홈페이지 이용 홍보
 ⑤ 보건소 및 병·의원 치료 안내, 정보공유, 역학조사 협조 등
 ⑥ 특별 방역·소독 실시 및 시설물 위생관리, 수시환기 지도
 ⑦ 상담 실시 및 치료·투약과정 확인
 ⑧ 생활지도 강화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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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 학생 정기 결핵검사(흉부X-Ray촬영)를 통한 유소견자 조기 발견 치료체계 구축

  · 대상: 중·고등학생

  · 검사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은 정기 건강검진 시 포함 실시(학교 지정 병·의원),  
고등학교 2·3학년은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에서 해당학교 방문(출장) 검진 실시

   - 교직원 결핵 감염 여부 확인 철저

      ▷ 결핵예방법 안내(발췌)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결핵검진 등)
①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
   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항 제1호, 제2호
  - 결핵검진 : 매년 실시
  - 잠복결핵검진 : 근무기간중 1회
③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건당국의 결핵예방(결핵의심자,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결핵검진(X-선검사), 잠복결핵검진 
무료검진 실시하고 있음

  ·매년(국가건강검진 실시 연도 제외) 결핵검진실시 방안 

구분 결핵검진(X-선검사) 잠복결핵검진

검진
방안

▷ 유치원 교직원 
  - 일과 후 보건소 등 의료기관 방문 검진
▷ 초·중·고등 교직원  
  -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에서 학교 방문 시 검진
  ※ 학교방문 검진 미실시의 경우, 일과 후 보건소등 의료기관 방문 검진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거점학교 지정 등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의 
   세부 지침
   계획 에 따라 
   추후 통보 

비용
▷ 학교회계에서 지출
 -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 검진비: 3,240원/1인
 - 보건소 검진비: 6,480원/1인
  ※ 의료기관 검진비는 기관별 검진방법에 따라 상이

  ·교직원이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

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복귀전에 X-선검사 실시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인력 및 용역업체에서 배치되는 인력(기간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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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직 직원, 방과후학교 강사, 외부용역업체 직원 등)은 신규채용 시와 재계약 

시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 여부 확인 철저

       * 교직원의 결핵검진(X-선검사)는 국가건강검진이 있는 연도에 실시한 것은 당해년도의 결
핵검진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2년에 1회(사무직) 또는 1년에 1회(비사무직)〕 

   - 학생 및 교직원 결핵 발병 시 「학교결핵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내 

결핵전파 조기 차단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건소․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학생 및 교직

원,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학생이 기숙사 입소 시 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를 3~4월 중에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학교별로 보건소에 무료 결핵검진 가능여부 확인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결핵관리지침」 :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  사용자별 정보>교직원>자료실>학교생활교육과>학교보건>84번 자료

 <결핵검사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업무 흐름도)>

http://www.pen.go.kr/www/bbs/board.knf?boid=depart80502&wid=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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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 운영

 ◦ 학생 척추측만증 검사를 통해 조기 치료 개입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 척추측만증 의심학생 정밀검진 및 이상자 추구관리 지원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부산시 지원으로 추진하던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척추

측만증 검진 사업이 2017년도로 종료됨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척추측만증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척추측만증 환자가 85~90%이며, 골격

성장이 왕성하며 성장이 완료되는 청소년기(만11세~만17세)에 주로 발병됨

 ◦ 청소년들의 운동량의 감소와 각종 스마트기기의 사용시간의 증가로 장시간 

올바르지 못한 자세나 습관 등이 척추측만증의 발병원인으로 지목

 ◦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은 요통·어깨통증·두통 유발, 갈비뼈·골반뼈의 변형

으로 심폐 기능 이상 유발, 호르몬과 소화기능 불균형 초래, 집중력과 성장 

장애 유발 등 건강 및 학습 장애 초래

   - 청소년기에 오는 척추측만증은 통증이 거의 없고 외형적인 척추 변형 증상

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율이 낮아 예방 및 조기치료 필요

 ◦ 척추측만증 검진 현황

구분 학년별
2017 2018 2019

검진학생수 이상자 비율(%) 검진학생수 이상자 비율(%) 검진학생수 이상자 비율(%)
중학교 2･3학년 53,246 337 0.63 51,598 280 0.54 47,932 186 0.39

고등학교 2･3학년 69,118 409 0.59 63,481 350 0.55 55,243 313 0.57
총계 122,364 746 0.6 115,079 630 0.54 103,175 499 0.48

    - 대한결핵협회 검진결과에 따른 척추측만증 의심자 수 감소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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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결핵검진과 연계한 척추측만증케어서비스 사업성과 저조 및 2020년 중

학생 결핵검진 사업(부산시 주관) 폐지로 인해 2020년 교육청 주관 사업추진 계획

    - 학생 건강검진 및 학교를 통한 보조기 지원 인원: 32명

    - 대한결핵협회 검진을 통한 보조기 제작 지원 인원: 2명   

 ◦ 2020년도 척추측만증케어서비스 사업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업대상 : 초 4학년 이상, 중 ‧ 고등학생 전학년

 ◦ 척추만곡 이상자 선별, 정밀검사비(진료 및 X-Ray 촬영) 지원, 척추 보조기 구

입비 지원(저소득층 자녀 우선) 시스템 구축

   - 학생건강강검사 및 자가진단에 의한 척추측만증 의심학생 선별

    ‧ 초 4학년 및 중 ‧ 고 1학년은 건강검사 지정 병원의 결과 통보로 ‘척추측만

증 의심자’ 선별

    ‧ 초 5~6학년 및 중 ‧ 고 2~3학년은 자가진단 의심의 경우, 거점병원(척추측만
증 검사 협력병원)  진료를 통해 ‘척추측만증 질환자’ 선별

대상 검진기관 검사 방법
초 4학년 및 중‧고 1학년 학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 거점병원
척추의 형태 및 질병 검사(문진과 시진검사)
→ 진료 및 X-Ray 검사

초 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거점병원 진료 및 X-Ray 검사   

   * 학생 건강검사 결과 ‘척추측만증 의심자’는 우리교육청과 협약한 거점병원 방문 정밀검사 실시
 ◦ ‘척추측만증 의심자’의 병원 검진비는 해당학교에서 지원

 ◦ 척추보조기 필요 학생 50명(저소득 가정 우선) 선발 지원

 ◦ 각급학교 척추측만증 예방 교육 및 척추즉만증케어서비스 사업 홍보를 통해 

척추측만증 의심학생 파악 및 지속적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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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만예방 등 학생 건강관리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비만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 2019년도 비만학생 현황(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 통계, 부산)

구    분 검  사
학생수

경  도 중등도 고  도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2,230 185 8.3 % 147 6.6 % 28 1.3 % 360 16.1 %
중 학 교 1,668 157 9.4 % 129 7.7 % 47 2.8 % 333 20.0 %
고등학교 2,009 180 9.0 % 197 9.8 % 82 4.1 % 459 22.8 %
합    계 5,907 522 8.8 % 473 8.0 % 157 2.7 % 1,152 19.5 %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17. 4.12.)

 ◦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운영(부산시 연계)으로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량 증진

   - 사업대상 :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교 42교

   - 사업기간: 12주(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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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놀이형 신체활동,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과일간식 제공

 ◦ 비만학생 현황 파악 및 지도․관리 철저

   - 학생 비만 예방·관리 1학교 1프로그램 의무 운영

    ․ 대상: 초, 중, 고, 특수 모든 학교

    ․ 운영방법: 학교 자체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줄넘기, 스포츠클럽, 걷
기, 기타 학교체육 연계), 지역보건소 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비만 예방·관

리 프로그램 참여 등

   - 학생 비만도 전수조사 실시: 연1회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보고로 갈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

유식품의 교내 판매 금지

 ◦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Good SMILE 프로그램 운영

   - 체육·보건·급식분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비만 관리

    ․ 운영대상, 운영방법 등 세부추진계획: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비만예방 등 학생건강관리 활용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choolhealth.kr) 적극 활용

  ․ 학교보건, 학교급식, 학교체육, 교육환경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최신의 자료

를 제공하고 있음

   - 2012 ～ 2014 창의경영 건강증진모델연구학교 운영자료집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choolhealth.kr) 탑재

http://schoolhealth.kr
http://schoolheal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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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 구강보건 관리

 ◦ 구강질환자의 경우 건강생활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

생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질환을 예방함

 ◦ 치아 질환은 한 번 나빠지면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공통점이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 ′19년도 중‧고등학교 학생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 전국 중학교 27.0% < 고등학교 49.0%

   - 부산지역 중‧고등학교는 35.9%(전국 38.5%)로 평균 이하이며, 남학생(26.2%)보
다 여학생(46.5%)의 칫솔질 실천율이 훨씬 높음

    ·서울(22.5%), 인천(26.0%), 부산(35.9%) 등 대도시 실천율이 극히 낮음

 ◦ ′19년도 중‧고등학교 학생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 전국 중학교 40.2% < 고등학교 44.9%

    ·중학교 1학년의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이 36.3%로 높으며, 이후에도 고등학

교 3학년의 46.2%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속 증가 추세

   - 부산지역 중‧고등학교는 39.6%(전국 42.7%)로 평균 이하이며, 남학생(33.9%)보
다 여학생(45.8%)의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이 더 높음

    ·울산(38.3%), 부산(39.6%) 순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임

     ⇒ 초등학교 구강검진사업을 부산시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시행한 효

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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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양치 전용시설 및 구강보건실 설치(보건소 지원)
구분 학교명

양치 전용시설 초등 당감초, 성서초, 성전초, 연학초, 송운초, 개금초, 동원초, 개화초, 
동양초, 선암초, 가평초, 개림초(12교)

구강 보건실 초등 구남초, 개포초, 교리초, 기장초, 대청초, 모라초, 부전초, 부산진초, 
서동초, 정관초, 장전초, 내성초, 신금초(13교)

특수 부산맹학교, 부산솔빛학교(2교)

 ◦ 식후 이 닦기(양치질) 생활화 지도 강화로 칫솔질 실천율 50% 이상 목표로 추진

   - 학교 내 이 닦기 시설 개선 보완을 통한 식후 이 닦기 생활화(습관화)
    ∙ 기존학교: 화장실 양치시설 설치 확대 등 이 닦기 전용 수도시설 보완 ･

확충 ⇒ 시설부서와 적극 협의

    ∙ 신설학교: 이 닦기 전용 수도시설 설치 ⇒ 시설부서 추진

   - 칫솔보관함 설치 및 위생관리 철저 

   - 이 닦기 실천 및 캠페인(표어, 포스터, 글짓기 등) 실시: 보건의 날(4월7일), 구강

보건의 날(6월9일) 등
 ◦ 2020년도 초등학교 대표 건치아동 시상식 및 최우수 건치아동 선발 행사

   - 학교별 건치아동 추천 방법: 전년도 4~5학년 구강검진결과에 따른 건치아

동 선발결과를 2월중 건강검진결과 제출 시 추천

    · 양치습관 형성 등을 위한 목적을 감안하여 학교별 남녀 1명씩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추후 공문 안내 

 ◦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 목적: 초등학생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으로 치아의 유기질이 많아 치아우식증 

발병률이 높아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에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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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희망하는 학교

   - 약품지원: 보건복지부

   - 실시방법: 0.2% 불소용액으로 매주 1회 양치(입가심)
   - 협조사항: 관할 보건소에 불소양치 대상, 구강보건교육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시범 설치하고, 보

건소의 지원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질환의 예방과 진료 등 실시

   - 설치·운영학교: 15개교

   - 운영내용 

    ∙ 학교내 구강보건실(치과용 진료대, 장비, 기구 등) 설치

    ∙ 보건소 치과의사 주1∼2회, 치과위생사 주5회 출장 진료

    ∙ 진료내용: 구강검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유치발치, 칫솔질 

교육, 개별 식이조절, 구강보건교육 등

  ◦ 초등학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부산시 사업)」 협조

    - 부산시 예산(5억원- 시비 50%, 구비 50%)으로 2020년 지속 추진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약 11,000명(대상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질환 예방진료(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

석제거 등) 등
    - 지원단가: 기본 진료비(40,000원/1인)
    -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구‧군, 보건소 등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 대상학생 신청 및 참여 동의 후 치과 방문하지 않는 아동(학부모)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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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아당뇨 학생 지원‧관리체계 강화

 ◦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학교장은 학부모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교사

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

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학교)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 보급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

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 (교육청) 소아당뇨 재학 학교의 보건교사가 소아당뇨와 관련된 간호실습교육

을 포함한 직무연수 예정(추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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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강증진학교 운영 및 부산건강학생만들기

 ◦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사

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

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기존의 교육부지원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시도별로 예산확보 및 추진체계 마

련하여 건강증진학교 적극 운영

 ◦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학생 건강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생활패턴으로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보건·영양·체

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 건강증진학교의 특징 >
구분 특징

학교정책 교사, 학생의 참여하에 합의된 정책 결정(상향식 의사결정)
보건교육 지식, 태도 및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역 사회(외부기관) 연계 외부기관이 학교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학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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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주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 ’09년 건강증진학교 국내 도입

   - ’12~14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대(건강증진모델학교 85개교 운영)
   -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위한 시도지정 연구학교 운영(’15년 14교, ’16~17년 20교)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 ‘18년 2교(청학초,부산진중),’19년 3교(연제초,삼성중,반여고)

 ◦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 단위 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변학교로 건강증진학교를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각급 학교는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보건소,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

강증진학교 관련 커리큘럼 포함(교육부 차원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예정)
   - 건강증진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16년~)
 ◦ 건강증진학교 운영 방식에 따른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보급

   - 학교에서 건강증진학교 운영 모형을 적용하여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프로

그램(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

   - 우수사례 운영 학교·담당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상 등 시상 예정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
   - 워크숍, 연구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운영 우수사례 공유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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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 건강증진 

   -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에서  통합적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학생건강증진 활성화 

   - 「Good SMILE」프로그램 적용 모델 도출을 통한 부산건강학생의 

‘Trademark’로서의 안착  

   - 「Good SMILE」프로그램 일반화를 통한 학교주도의 학생건강시스템 구축 

및  건강습관 형성 

   -  2020학년도 연구학교 3교 운영 : 용수초, 효림초, 망미중

   -  연구학교 운영성과 자료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일반화로 건강증진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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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토피ㆍ천식 케어시스템 운영

 ◦ 초등학교 학생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및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 2015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알레르기 유병율 전수조사 실시

   - 서부산권 증상 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2017년~2018년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구축 시범학교 운영

   - 시범학교 운영수 : 12개교

구 별 학 교 명 학교수
사하구 감천초, 신남초, 옥천초 3
서  구 대신초, 송도초, 토성초, 화랑초 4
영도구 동삼초, 봉삼초, 중리초, 청학초, 태종대초 5

 ◦ 2019년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현황: 41교(초37, 중2, 고2)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교

 ◦ 2019년부터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전체 초등학교 확대 시행

 ◦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연수 실시 

 ◦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질환 조사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아토피‧천식 질환 학

생 선별, 교육지원청 예방 물품(보습제, 마스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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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연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의 주요 활동

    ∙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학생 선별 및 관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 교사, 환아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상담

    ∙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자료 배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2020 아토피 프리 부산’ 행사 개최

   - 2020 안심학교 선정 : 추후 부산광역시 연계 공문 발송하여 희망학교 선정

   - 안심학교 운영 지원 및 관리 :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각 

구·군 보건소

 ◦ 아토피‧천식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전교생 대상 동영상 교육 연 1회이상 실시

   - 아토피 예방 인형극 공연(60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평가대회: 2019. 12월

 ◦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세부추진계획: 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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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랑의 날개달기’ 난치병 학생 돕기

 ◦ 우리교육청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 사

업을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

 ◦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학생들 중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원

 ◦ 난치병 학생과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

위기 조성 및 나눔 문화 확산 실현

(2019년 4월기준)
구분 백혈병 심장병 암

(종양) 뇌종양 근이양증 혈우병 재생불량
성빈혈 기타 계

학생수 52 142 33 27 31 14 8 264 571
※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누락된 학생이 있을 수 있음

(단위 : 천원, 명)
구  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모금액 203,592 183,998 344,660 345,804 243,676 214,654 235,370 237,693
지원액 196,400 173,970 270,432 263,500 257,100 136,000 294,500 191,000
지원인원 75 68 93 103 88 88 69 60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
모금액 240,186 216,957 288,864 221,937 132,143 87,303 3,196,837
지원액 240,000 187,500 137,500 172,000 161,500 188,800 2,870,202
지원인원 76 57 45 56 55 66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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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치병 학생을 돕기 위한 “사랑의 날개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적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 2020년도 성금모금 운동 전개

   - 모금기간 : 연중

   - 대상 :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 성금모금 방법

사랑의 날개
(봉투모금함) 모으기

- 모금대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모금기간 : 연중
  ∙ 1차 중점기간：2020. 3.~6. 30
  ∙ 2차 중점기간：2020. 7.~11. 30
- 모금방법 : 봉투모금함을 활용한 모금
   * 세부계획 추후 통보

사랑의 날개(후원)
 보내기

- 모금기간：연중
- 모금대상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직원 및 학교별 학생, 교직원, 

기타 관공서, 기업체 임직원 및 시민 등
- 모금방법
  ∙ CMS 신청 : 매월 일정액(1구좌당 5천원 - 희망하는 구좌 자율 

신청)을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으로 정기계좌이체(CMS)
  ∙ 사랑의 계좌기부 : 캠페인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 및 법인 등 누구나
  ∙ ARS 전화 걸기 : (☎ 060-700-1050) 전화 1통화당 2,000원

 ※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01-000144-1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농    협  919-01-215783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국민은행  107201-04-089167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 “사랑의 날개달기”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상‧하반기 연 2회

   - 세부계획 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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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증진 사업 적극 참여

 ◦ 학교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

조를 통해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부산시내 각 구·군 보건소의 2020 학생 건강증진 사업 현황 [참고자료 8]

   - 비만예방, 금연·금주교육, 구강보건, 영양교육, 아토피 예방 등

 ◦ 각급학교에서는 지역보건소 학생건강증진사업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

을 감안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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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0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제16차)

 ◦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 현황과 수준 파악

 ◦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 산출

 ◦ 조사대상: 중1~고3학년(학교당 학년별 1개 학급)

 ◦ 조사내용: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성행태, 아토피·천식, 인터넷 중독, 기타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익명성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주관: 질병관리본부(세부계획 추후 통보)



- 41 -

보 고 목 록

번
호 제 출 사 항 제출기한 제출대상 비고

1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 학교：’20. 12. 4

∙ 교육지원청：’20. 12. 11.
전체학교 p.42

2 성교육 실시 현황
∙ 학교：’20. 12. 4

∙ 교육지원청：’20. 12. 11.
전체학교 p.43

3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 학교：’20. 5. 6.

∙ 교육지원청：’20. 5. 13.
전체학교 p.44

4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학교：’20. 7. 31.

∙ 교육지원청：’20. 8. 14.
전체학교 p.45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 학교：’21. 1. 15.

∙ 교육지원청：’21. 1. 25.
전체학교 p.46

6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연중(수시) 전체학교 p.47

7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 학교：’20. 5. 1.

∙ 교육지원청：’20. 5. 8
전체학교 p.49

8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 학교：’20.12.18.

∙ 교육지원청：’20.12.29.
전체학교 p.52 

* 제출처 : 각급학교 → 해당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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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식 1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엑셀서식 보고)

○○○교육지원청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구 분
학교

급별
학교수

학년단위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학교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보건교사

배치학교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 교사의 수업시수가 아닌, 학급 기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연평균 보건수업 시수

*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 제출기한 ’20.12.11.(당해 학년도 내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수업시수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수를 작성하되, 보건교사 미배치학교는 겸무발령 등 인

근학교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보건교육에 한하여 기재

2. ‘보건’, ‘성교육’ 과목 선택교과 현황

구분
중학교(A) 고등학교( B) 특수학교(C) 계(A+B+C)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보건

성교육

*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 수

* ‘성교육’ 과목은 중학교 ‘성과 건강’, 고등학교 ‘인간과 성’ 선택과목을 말함

* 제출기한 ‘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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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식 2

성교육 실시 현황(엑셀서식 보고)
1. 성교육 담당자 지정 현황 및 계획수립 유무

학급
급별

전체 
학교수

 과목별 담당교사 유무
(1개교 당 중복표시가능) 학교 성교육 계획수립 유무 

보건 체육 기술 ·
가정

초등
교육 기타 계 수립 미수립 학교교육

계획서에 포함

초 　 　 　 　 　 　

중 　 　 　 　 　 　

고 　 　 　 　 　 　

계

* 성교육 담당교사 유무

- 성교육 담당교사란, 업무분장표에 '성교육'으로 명시되어 실제 성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 담당교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전공과목에 기재(초등교사는 초등교육에 기재)

- 담당교사 숫자를 기재하지 말고, 유무 여부를 기재

*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유무 

- 전체학교수(시도교육청 내 총 학교수)= 수립+미수립

- '교육계획서 포함'은 '수립'에 기입한 학교 중 성교육계획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재

2. 성교육 실시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 성교육 실시 해당기간: 당해 학년도

* 학년별 시수 = 해당 학년 성교육 실시 총시수 ÷ 해당 학년의 전체 학급수

3. 성교육관련 교원 연수 개설 현황(시도교육청만 작성)

시도교육청명 
　이수시간별 직무연수 개설 과정 수 

합계 기타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60미만 60시간 이상

* 기타 : 타 연수과정에 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연수과정 수, ‘합계’에는 미포함 

* 제출기한 ’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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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식 3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학교보건실 설치현황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보건실 면적(66㎡이상) 
충족 현황 보건실 설치 학교수

충족 학교수 미충족 학교수 독립된 보건실 설치 다른 교실과 병용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 ’20. 4. 1. 기준 현황

* 미충족 학교별 면적 현황 제출

2. 학교보건실 설비·기구 충족 현황

구분 초 중 고 특수 계

전체학교수

필수항목
충족학교수

충족율

권장항목
충족학교수

충족율

계

*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참조

3. 학교보건교육실 설치현황 (단위 : 교)

구분 보건교육실 설치 학교수 보건교육실
미설치 학교수독립된 보건실 설치 보건실과 병용 기타 다른 교실과 병용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 ’20. 4. 1. 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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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식 4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ㆍ몸무게 평균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의 키ㆍ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

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ㆍ정상ㆍ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

는 해당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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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식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교육지원청

 1. 초1ㆍ4학년, 중ㆍ고 1학년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교수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남 여 남 여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

합 계

2. 초등학교 2, 3, 5, 6학년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남 여 남 여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합  계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소 계

중학교 2학년
3학년
소 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소 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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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식 6

<’20. ○○. ○○.(○) ○○교육지원청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학생
수

교직
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구 00 00 ○○학교 김○○/000-0000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최초/최종] 보고

학교명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
수)*

○○초 2019.00.00. 결핵 1 학생 0-0(00명) 2019.00.00. 2019.00.00.
(○○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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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학교명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
계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초 2019.00.00. 최초 학생 0-0반 00명 00명 결핵0명

○○초 2019.00.00 최초 교사 0-0반 수업 교사 00명 결핵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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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식 7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0.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교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어느형태든학교의지원을받거나보호자가요청한경우는모두포함, 지원항목은아래의지원항목별설명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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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클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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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0.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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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식 8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교육청

1.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3. 구강관리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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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설ㆍ설비 기준

‣ 시설·구조

번호 시설·설비 등 용도 및 시설·설비 시 유의사항

1 침대 1인용 침대 필요수 만큼 확보한다.

2 실간 구분시설
각 실간 구분은 천장 높이 2/3정도로 하여 냉·난방 및 통
풍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안정실 남녀 구분

파티션
두꺼운 재질로 남·여 안정실을 구분하고, 통풍과 채광을 위
해 위쪽은 창문을 만들어서 필요시 열 수 있도록 한다.

4 안정실의 경계 파티션 벽의 빈 공간을 이용해 게시판을 설치한다.

5 안정실 출입문
파티션 색과 어울리게 설치하고, 윗부분의 모서리를 직사각
형 보다는 둥글게 한다.

6 붙박이장
진공청소기 및 청소도구, 신체검사 도구, 보관용 침구세트 
등 기타 물품을 보관한다.

7 상담실
원탁과 편안한 개인용 의자를 비치한다.
TV･VTR을 함께 비치하고 의자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화면
크기

8 상담실의 파티션 너무 높지 않게 하여 분리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에어컨
냉방 시 보건실 전체적으로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대각선
으로 비치

10 관리실 책상
미니 스테이션으로 너무 높지 않도록 하며, 동선을 짧게 하
기 위해 “ㄴ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비치한다.

11 관리·처치실의
수납장

약품 및 건강기록부, 보건교육자료 등의 물품 보관을 위한 
잠금 장치, 냉장고, 자외선소독기, 멸균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

12 냉장고 냉동장치가 가능한 냉장고로, 수납장 사이의 공간에 넣는다.

13
자외선 컵,소독기,
의료기구 멸균기

수납장에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함께 넣을 수 있
도록 하여 단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14 드레싱 카 바퀴가 있으므로 필요시 진찰대로 이동시켜 치료 가능토록 한다.

15 처치용 의자
치료자와 환자용 의자를 두어 앉아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치료
한다.

16
핸드 드라이어
또는 핸드 타월

수건은 감염병 유행시 위험하므로 핸드드라이어 또는 핸드타
월 설치

17 세면대 및 세족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 중 더러운 손이나 발을 바로 씻을 수 있
도록 출입문 가까이 설치한다.

18 창문 버티컬 또는 커튼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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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보건실 내부환경

구 분 구조 및 설비 내역 비 고

천장 및
벽  면

쾌적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파스텔톤의 도색
또는 도배지 사용

도색 후 코팅으로
처리

바 닥
모노륨, 우드륨, 데코타일 깔기
(위생적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 선정)

보건실내 전용
실내화 사용

침대보,
이불 등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트, 이불, 베개 등
비치

어두운 색 지양

창 문
시대적 감각에 맞는 파스텔톤의 블라인드나 버티칼
사용 및 방충망 설치

복도측 창문에도
설치

각실의
구획설정

항상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치
밝고 온화한 파스텔 톤의 파티션 설치
시화, 명화 등 그림액자 게시 
남·여 공학의 경우 안정실 구분

칸막이 높이는 바닥에
서 1.5미터 정도 유지
파란 나일론 가리개
사용 지양

보건･의료용품

자외선소독기
충분한 약품 및 수납장, 침대 보유
드레싱카 비치
신체검사 기구(비만도측정기, 좌고계, 아크릴
시력표), 온·습도계 비치
냉장고, 독극물 보관장
계절에 맞는 온화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위생복 착용

- 보건실 규모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적정량 
구비

- 위생복은 동복 ,춘·추
복, 하복 구분

시설･설비

수도시설(손·발 구분 설치)
원탁 응접셋트(상담용)
공문서, 약품 및 건강기록부 등 수납장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대기용 의자 

종합보관장 설치

냉･난방
시설

공해가 없는 냉·난방 설비 구비
동.하절기 적정온도
유지

실내조명
보건실 위치에 적당한 조명 설치
- 어두운 곳은 할로겐 등 설치 

안정실은 조도 조절장치 별도설치

벽면
게시물

월별 학교보건사업추진내용, 응급처치 그림
자료, 보건활동 자료 (사진자료 등)
보건(봉사)반 운영 계획
월별, 증세별 보건실 이용자 현황 통계
신체검사 결과 통계 및 비교표

건강소식 홍보판
계절별 건강관련자료, 보건시사자료 등
병리검사, 신체검사 등 이달의 보건행사 및
보건관련 소식 등  

복도벽면 게시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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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안내

구 분 분야별 자료내용

보건실

보건소식코너
이달의 건강주의보
유행되는 질병(전염병 등)의 특성 및
예방요령을 중심으로 게시

구강관리
(치아사랑)

충치의 원인, 치아관리법

비만관리 비만원인, 운동 및 식이요법

시력관리 눈의 구조, 운동 등 시력예방법

흡연예방교육 흡연의 폐해, 질병 및 포스터 등을 게시

모형 등
인체해부도, 스모키인형, 자궁모형,
파일, 비디오 등

보건교육실

성교육코너
성교육자료(게시자료, 파일자료),
성교육 모형

약물오·남용 약물·흡연예방코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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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구분 시설 및 기구 항목 필수/권장 비고

일반시설 및
기구 등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보관장(서류, 약품, 건강기록부, 침구류, 기기등)
소독(멸균)기
냉    장    고
물 끓이는 기구
가    습    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위  생  타  올
냉ㆍ난방 시설
통신시설(전화기등)
컴    퓨    터
컴퓨터용프린터기
세    족    기
온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손    전    등
칠판ㆍ교육용기자재 등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환자 안정용
기구

침대 및 침구류
칸막이(가리개)
보 온 기 구 등

필수
필수
필수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신    장    계
체    중    계
좌    고    계
줄          자
비 만 측 정 기
시력표ㆍ조명장치
눈  가  리  개
시력검사용 지시봉
색 각 검 사 표
혈    압    계
청    진    기
펜  라  이  트(penlight)
상담용의자ㆍ탁자 및진찰용의자 등
검안경ㆍ검이경ㆍ비경
혈 당 측 정 기
청    력    계
스  톱  워  치(stopwatch)
치과용거울ㆍ탐침ㆍ핀셋

필수
필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응급처치용
기구

체    온    계
핀셋ㆍ핀셋통
가          위
농          반
가    제    통
소독접시(트레이)
드  레  싱  카
부목ㆍ휴대용 구급기구
들          것
찜    질    기
켈리(지혈감자)
구    급    낭
목          발
세 안 수 수 기
실 물 확 대 경
휴대용산소기및구급처치용침대등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권장
필수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환경위생 등
검사용 기구

통 풍 건 습 계
흑 구 온 도 계
조    도    계
가 스 검 지 기
소  음  계  등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응급 보건용품 여성용품(생리대) 필수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ㆍ기구ㆍ용품 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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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m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

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m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m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

(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m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

용방법 등을 준수

※ 온ㆍ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

지 않도록 관리

m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ㆍ관리에 철저

m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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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2020 학교 건강검사 실시요령

1. 근 거

 ○ 「학교보건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2. 학교 건강검사 추진절차

[학교 건강검사 추진절차(흐름도)]

학교 건강검사 계획 수립
[3월]

- 건강조사, 신체발달상황, 신체능력섬사,
  건강검진9초등학교는 2,3,5,6학년 구강검사 포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3월 중]

- 내용: 검진기관 선정(안) - 2개 이상
 · 검진기관 지정기준 준수, 전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등

학생건강검사 계획 확정, 실시
[3월말 ~ 익년 2월말]

- 시기: 3월말 ~ 익년 2월말(계획 확정 3월말) · 건강조사: 4월말까지 시행(통계 및 분석은 6월말까지) · 신체발당 측정: 7월말까지 · 건강검진: 12월말 이전 종료(부득이한 경우 2월말까지,    표본학교는 정해진 일정내 종료)

건강검사 진행상황 평가,
검사결과 기록 및 관리 [연중]

- 평가: 지정 검진기관의 검진추진현황 방문 점검,        검진 완료 학생·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관리: 이상자 정밀검진 등 안내, 건강기록부 기록         관리, 검진비 청구 및 지급 등

검사결과 취합, 통계 보고
[12월말]

- 건강검사 실시 현황 취합 및 통계
- 결과 보고(학교, 교육청)
- 미검진자에 대한 2월말까지 검진 독려, 확인 등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5%99%EA%B5%90%EB%B3%B4%EA%B1%B4%EB%B2%95#liBgcolor0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5%99%EA%B5%90%EA%B1%B4%EA%B0%95%EA%B2%80%EC%82%AC&x=0&y=0#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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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학교보건법」 제7조의 2 】

    -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학교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

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
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제2조 】

4. 건강검사 실시기준

가.  신체의 발달상황

1) 검사시기: 1학기 중(7월 말까지)

2) 검사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포함) 
전교생

3) 검사종목: 키(㎝), 몸무게(㎏), 비만도
4)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2항【별표 1】
5) 검 사 자: 학교장(단, 상반기 건강검진을 실시한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

황은 검진기관의 자료 활용 가능)
6) 결과처리

    가) 「학교건강검사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별표 2】
    나) 동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020. 7. 31.(금)까지 보고【별표 3】

나.  건강조사

1) 조사시기 : 4월 중
2)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전교생

      * 건강검진 대상 학생도 학교에서 건강조사 실시
3) 조사항목 및 내용：「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제2항【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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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자 : 학교장
5) 조사방법 : 설문조사

     ㅇ 초등학교 【별표 5】, 중․고등학교 【별표 6】에 의거 실시
     ※ 유의사항 : 건강조사용 설문지는 학교 자체에서 인쇄하여 가정에서 작성하

여 제출토록 함
6) 조사결과 처리 : 상반기 중 설문결과 통계작성 및 결과 분석 후 학교 보건

관리에 반영

다.  건강검진

☞ 유치원 건강검진은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사업’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시행

1) 검진시기 : 연중(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완료)
2) 검진대상 : 초등학교 1, 4학년(다만, 구강검진은 전체학년에 대하여 실시), 중․고

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초1․4학년 및 중․고 1학년), 평생교
육시설학교 고1 과정

3) 검진항목 및 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실
시하며, 검사대상자인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함【별표 7】참조

4) 2020년 학생 건강검진 비용 및 산출기준 : 【별표 8】, 【별표 8-1】참조
    ※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적용
5) 검진기관 선정

    가) 대상기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일반 및 구강검진)

    나) 검진기관 지정기준：【별표 9】, 【별표 9-1, 9-2】참조
 【 건강검진 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검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 → 건강정보 건강in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 주소(부산시, 구/군 선택) → 검색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x=0&y=0#liBgcolor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1%B4%EA%B0%95%EA%B2%80%EC%A7%84%EA%B8%B0%EB%B3%B8%EB%B2%95&x=0&y=0#liBgcolor0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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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진기관수 :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

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라)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구 분 사례1 사례 2 사례 3

검진

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 과 1개 2개

  ※ 위 표상의 검진기관 수는 최소한의 숫자 임
  ※ 검진기관은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 1：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한 경우 별도의 치과는 선정하지 않아

도 됨
     ▶ 사례 2：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 1개를 선정하고,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1개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치과를 별도로 선정
     ▶ 사례 3：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하였다면 치과를 2개 이상 

선정 하여야 함.
    마) 선정방법 : 반드시「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6) 건강검진 실시방법

    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학교지정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
진을 받아야 한다.

    나) 학교장은 지정 검진기관에 당해 학교의 검진대상자 명부를 작성, 전산 출
력물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 확인 대조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당해 검진기관과 계약된 학교의 학생여부와 해
당학년의 검사항목을 확인하여 비 대상자가 검진을 받거나 검사항목 이
외의 항목을 검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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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
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1·4학년 → 【별표 10】, 중·고 1학년 → 【별표 11】]
    마)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관련 검사 및 판독은 당해 검진기관의 검진인력․

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검진기관은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

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혈
액 채혈 후 2시간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
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한다.

    사) 구강검진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고 1학년: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 방문

하여 실시
  (2) 초등학교 2, 3, 5, 6학년(특수학교 해당학년 포함): 학교에서 지정한 구

강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실시( 다만, 출장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진 실시)

  (3) 구강검진 실시방법
     (가) 구강검진 문진표는【별표 12】참조
     (나) 지정된 의과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

기관에서 실시
     (다)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없어 별도로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할 경

우에는 검진기관과 별도로 구강검진기관과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의과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기관을 계약한 후 학교에서 의과검

진기관만을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금지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결과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0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당
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검진기관인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구강검진기관인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
사와 계약을 하여 고용할 수 없음.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④항)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1%B4%EA%B0%95%EA%B2%80%EC%A7%84%EA%B8%B0%EB%B3%B8%EB%B2%95&x=0&y=0#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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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

진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7)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가) 검진항목 및 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에 따른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
    나) 검진결과 판정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별표 13】참조
  (2) 검진기관의 검진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

할 때는【별표 13-1】의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를 참조한다.
    다) 검진결과 기재방법

  (1)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정한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의사 및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
재하여야 한다.

  (2) 검진결과 기재
    (가)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별표 14】’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나)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
에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8) 건강검진결과 통보

    가)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별표 15】와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별표 16】를 각각 작
성하여 통보한다.

    나) 검진기관은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
는 검진기관에 보존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
교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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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
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다) 이 경우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를 수검자별로 각각 밀봉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용이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
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검진담당의사가 서명 후 문진표를 첨
부하여「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 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
할 수 있다.

    마)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대장【별표 17】’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진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재송부하여야 한다.

    사)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통보기일에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
중수검을 방지하고, 건강주의자나 유질환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
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아) 학교장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건강 이상 및 정밀검사를 
요함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진여부,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건강이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구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들이 소외감과 좌
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지도 대책을 강구한다.

    자)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학
생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 한다.

라.  별도검사

  1) 소변검사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D%98%EB%A3%8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liBgcolor2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0%84%EC%9E%90%EC%84%9C%EB%AA%85%EB%B2%95#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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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기 : 3월～9월( 학교별 일정：【별표 20】)
나) 방법 : 검사기관(한국학교보건협회부산지부)에서 채뇨통을 준비하여 학교

에 배부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채뇨 → 검사기관에서 회수 및 
검사

다) 대상 : 초,중,고 전체학년(다만, 건강검진 대상 초1,4, 중․고1은 제외)
라) 검사항목 : 단백, 잠혈
마) 비용 : 730원/1인당 (전액 학교회계 부담)
바) 결과보고 : 검진기관에서 시교육청으로 제출

  2) 결핵검사
가) 시기 : 3월～10월( 학교별 일정：추후 통보 )
나) 방법 : 검진기관인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
다) 대상 :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라) 비용 : 3,240원/1인당 (전액 학교회계 부담)
마) 결과보고 : 검진기관에서 시교육청으로 제출

  3) 시력검사
가) 시기 : 3월∼10월(학교일정에 따라 시행)
나) 방법 : 학교의 장이 연 1회 실시
다) 대상 : 초,중,고 전체학년(단, 건강검진 대상 초1․4학년, 중․고1학년은 제외)

5.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실시

 가.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
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나.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학부모 불편사항 또는 검진기관 이용 
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진기관에 개선조치 요청(공문요청)토
록 하고, 자체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보완 조치하는 등 만족도 향
상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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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교장이 검진기관에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평가 등과 관련하여 
개선여부를 현장확인 하도록 한다.

6. 검진비용의 청구 및 심사 ․ 지급

가.  검진비용 청구

  1) 건강검사와 관련한 검사항목별 검진비용은【별표 8】에 의한다.
  2)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비용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검진기관의 종사자

가 검진결과를 근거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건강검진 비용청구서에 기재
된 실시인원과 학교에 통보한 건강검사결과통보서 인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4) 검진기관은 검사항목 중 비만학생 혈액검사와 고등학교 여학생 혈색소 검사
와 결핵검사의 검사방법을 정확히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5) 자체 구강검사 실시 검진기관의 경우 구강검진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한다.
  6) 자체 구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구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구강검진 계약당사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나.  검진비용 청구서 접수 및 심사

  1)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
목 실시인원과 명단, 검진항목, 검진결과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2) 학교장은 검진비용 심사결과 정산 또는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 정산기준【별표 18】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검진기관에 정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검진비용 지급

  1) 학교장은 수검자 개인별 검진비를 산출하고 합산된 금액을 검진비용으로 확정
하여,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검진
비용은 반드시 당해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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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장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할 때에는「소득세법」및「지방세법」
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및 
보건기관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기타 학교 및 검진기관의 유의사항

가.  학 교

  1) 건강검진은 학생이 원하는 건강검진 기관에서 언제든지(연중) 받을 수 있도
록 한 제도이므로 학교 건강검진 제도 홍보를 통해 검진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최소화 노력

  2) 학교장 지정 검진기관 선정 관련 점검 등 유의사항
    ◦ 검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류인 문진표(구강검진 포함), 건강검사결과 통

보서(구강검진 포함), 검진안내서, 의료 인력의 자격 및 채용관계 증명 서
류, 검진장비의 검사성적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등 사전 점검

    ◦ 학생들의 수업결손 최소화, 검사결과 일관성, 검진과정의 지도감독 용이성, 
안전사고 예방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검진기관을 선정

    ◦ 신속한 검진 실시와 관련한 제반 협조사항 점검
      - 검진 당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 실시
      - 방문 검진 가능일 및 시간 안내, 기타 협조사항 등
  3) 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학교장에게 통보된 검사 결과통보서는 받은 즉시 통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일괄처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
    ◦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건강이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담

임교사에게 결과를 알려 수업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며, 보건교사와 영양교
사 등이 연계하여 건강지도 철저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의 정밀검진 시 2차 검진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진비는 학부모가 부담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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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검진결과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상담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 등 사
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

  4)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서약서 직접 징구 [관련공문 :  
교육재정과-2020, 2014.2.7. 입찰 및 계약시 청렴서약서 제출 시행계획 알림]

   ◦ 계약관련 서류는 간소화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학년도 단위로 함
      ※ 계약서 간소화 예시자료【별표 19】
  5)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 방지
     ※ 기부금, 장학금, 빵 등 현물 제공의 특혜 및 교직원 무료건강검진 쿠폰 지

급 등 사례 금지
  6)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구강)검사결과통보서 외의 통계자료 등 기타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민원을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7) 건강검진 실시 안내
    ◦ 학교장은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비롯한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대

하여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안내)을 실시하되, 특히 종전과 달라진 
사항 등 유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홍보한다.

    ◦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안내 시 포함할 내용

-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전액 학교 부담으로 실시
- 검진대상자가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할 경우 
검진결과통보서 발급이 되지 않을 시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포함)

- 검진 당일 주의사항, 지참 서류, 지정 검진기관명 등

나.  검진기관

  1) 문진표【별표 10, 11】, 구강검진문진표【별표 12】및 검진 안내서 등을 사
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되,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제출 받아 검진 실시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B%A5%BC&x=39&y=18#liBgcolor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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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 주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에 사전 안내하여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3)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편의를 위해 방학이나 토․공휴일에도 검진을 실시하
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토록 하고,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구강검진 포함) 제출 
등 검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 학교장과 협의하여 시행

  4)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 검
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5)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함(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6) 학교장으로부터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
과에 따라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해
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7)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함.

  8)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이 보
장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준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liBgcol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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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를 성별ᆞ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붙임  1-1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남자)
      1-2 체질량지수 백분위수(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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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남자)

연령(년) 연령(개월) 저체중종료 과체중시작 비만시작

5.0 60 13.9 Kg / ㎡ 17.4 Kg / ㎡ 18.3 Kg / ㎡

6.0 72 13.8 Kg / ㎡ 17.6 Kg / ㎡ 18.8 Kg / ㎡

7.0 84 13.9 Kg / ㎡ 18.3 Kg / ㎡ 19.6 Kg / ㎡

8.0 96 14.1 Kg / ㎡ 19.2 Kg / ㎡ 22.7 Kg / ㎡

9.0 108 14.3 Kg / ㎡ 20.2 Kg / ㎡ 22.0 Kg / ㎡

10.0 120 14.6 Kg / ㎡ 21.2 Kg / ㎡ 23.1 Kg / ㎡

11.0 132 15.0 Kg / ㎡ 22.2 Kg / ㎡ 24.2 Kg / ㎡

12.0 144 15.4 Kg / ㎡ 23.0 Kg / ㎡ 25.1 Kg / ㎡

13.0 156 15.9 Kg / ㎡ 23.6 Kg / ㎡ 25.7 Kg / ㎡

14.0 168 16.4 Kg / ㎡ 23.9 Kg / ㎡ 26.0 Kg / ㎡

15.0 180 16.9 Kg / ㎡ 24.2 Kg / ㎡ 26.2 Kg / ㎡

16.0 192 17.4 Kg / ㎡ 24.5 Kg / ㎡ 26.4 Kg / ㎡

17.0 204 17.8 Kg / ㎡ 24.8 Kg / ㎡ 26.6 Kg / ㎡

18.0 216 18.2 Kg / ㎡ 25.1 Kg / ㎡ 26.9 Kg / ㎡

[별표 1-2]
체질량지수 백분위수(여자)

연령(년) 연령(개월) 저체중종료 과체중시작 비만시작

5.0 60 13.6 Kg / ㎡ 17.2 Kg / ㎡ 18.2 Kg / ㎡

6.0 72 13.6 Kg / ㎡ 17.5 Kg / ㎡ 18.7 Kg / ㎡

7.0 84 13.6 Kg / ㎡ 18.1 Kg / ㎡ 19.5 Kg / ㎡

8.0 96 13.7 Kg / ㎡ 18.8 Kg / ㎡ 20.4 Kg / ㎡

9.0 108 14.0 Kg / ㎡ 19.7 Kg / ㎡ 21.5 Kg / ㎡

10.0 120 14.3 Kg / ㎡ 20.6 Kg / ㎡ 22.4 Kg / ㎡

11.0 132 14.7 Kg / ㎡ 21.4 Kg / ㎡ 23.3 Kg / ㎡

12.0 144 15.2 Kg / ㎡ 22.1 Kg / ㎡ 24.1 Kg / ㎡

13.0 156 15.8 Kg / ㎡ 22.8 Kg / ㎡ 24.8 Kg / ㎡

14.0 168 16.3 Kg / ㎡ 23.3 Kg / ㎡ 25.2 Kg / ㎡

15.0 180 16.8 Kg / ㎡ 23.6 Kg / ㎡ 25.4 Kg / ㎡

16.0 192 17.2 Kg / ㎡ 23.8 Kg / ㎡ 25.5 Kg / ㎡

17.0 204 17.4 Kg / ㎡ 23.8 Kg / ㎡ 25.5 Kg / ㎡

18.0 216 17.5 Kg / ㎡ 23.7 Kg / ㎡ 25.5 Kg /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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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생건강기록부

 (앞쪽)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학 교 학 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 호 담 임 성 명

2. 감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비 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 일 해

파 상 풍

홍 역

유행성이하선염

풍 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 핵

일본뇌염

수 두

B형 간염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 상 풍

사람유두종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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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

몸 무 게(㎏)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 복 오 래 달 리 기 회

오 래

달리기-걷기

(초5~고3)

1,000m(초) 분 : 초 공란

1,600m(중ㆍ고 / 남) 분 : 초 공  란

1,200m(중ㆍ고 / 여) 분 : 초 공  란

스  텝  검  사 PEI 공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 합 유 연 성 점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ㆍ고) 회 공  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악          력 kg

50m 달 리 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  지  방  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

검진

검 진 일 공  란 공  란

검진기관 공  란 공  란

구강

검진

검 진 일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 사 일

검 사 명

검사기관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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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ㆍ몸무게 평균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의 키ㆍ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 

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ㆍ정상ㆍ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

다. (  )에는 해당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76 -

[별표 4]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제4조의2제2항 관련)

1.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병력
가. 감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

    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2. 조사방법 : 별표5～별표6설문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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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강조사 설문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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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건강조사 설문지(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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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 붙임 : 7-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ㆍ목부위림프절비대ㆍ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ㆍ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 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ㆍ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ㆍ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

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

시한다.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

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

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

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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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
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
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눈

가. 시력
측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

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
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
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
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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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3. 귀

가.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4.콧병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
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5. 목  병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
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
이 있는지 관찰

7.구강

가. 치아
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나. 구강
상태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
리
검
사
등

가.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
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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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나.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
소(ASTㆍALT)

- 고1 여학생 : 혈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
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
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다. 결핵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 압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
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
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
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
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측정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
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9. 허리
둘레

·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

·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 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
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
록 하여 0.1cm까지 측정

10. 그 밖의
사항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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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2020년 학생 건강검진 비용 산출기초

항목
초 1 초 4 중 1

고 1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 목병 - 피부병
- 키, 몸무게, 허리둘레, 비만도,
혈압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8,410 8,410 8,410 8,410 8,410 8,410 8,410 8,410 8,410

구강 (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7,450 7,450 7,450 7,450 7,450 7,450 7,450 7,450 7,450

병
리
검
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730 730 730 730 730 730 730 730 730
혈액
-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
테롤, HDL, LDL(계산값),
중성지방, AST, ALT)

- 여학생(고1)：혈색소

- - 15,820 - 15,820 - 15,820

980

15,820
+
980

결핵
(직촬)

(14"×14")
(촬영및판독료+재료대) 7,820 7,820 7,820 7,820 7,820 7,820

(14"×17")
(촬영및판독료+재료

대)
8,130 8,130 8,130 8,130 8,130 8,130

CR or DR 6,480 6,480 6,480 6,480 6,480 6,480

Full PACS 7,350 7,350 7,350 7,350 7,350 7,350

계 16,590 16,590 32,410

(14"×14")

24,410 40,230 24,410 40,230 25,390 41,210
(14"×17")

24,720 40,540 24,720 40,540 25,700 41,520
CR or DR

23,070 38,890 23,070 38,890 24,050 39,870
Full PACS

23,940 39,760 23,940 39,760 24,920 40,740

※ 참고
①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준용
② 중·고등학교 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적용함
③ 구강검진기관으로만 지정된 기관(치과의원 등)의 구강검진비도 동 기준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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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1]
202020202020학생 건강검진 세부내역 및 단가 산출기준

▣ 근거：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18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  “별표 1,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구분 검사항목 검 사 방 법 검사비용(원)
검사여부초 중1 고11년 4년

①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공통)

1-1. 키(㎝) 체격검사 요령에 의함 ○ ○ ○ ○
1-2. 몸무게(㎏) 체격검사 요령에 의함 ○ ○ ○ ○
1-3. 비만도 측정 체질량지수(BMI) ○ ○ ○ ○
1-4. 척추 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 ○ ○
1-5. 시력 측정 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나.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 ○ ○ ○
1-6. 안질환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8,410 ○ ○ ○ ○
1-7. 청력 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 ○ ○ ○
1-8.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연(외이도염) 등 검사 ○ ○ ○ ○
1-9. 콧병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 ○ ○
1-10. 목병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등 검사 ○ ○ ○ ○
1-11.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 ○ ○ ○
1-12.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 ○ ○ ○
1-13. 진찰 및 상담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 ○ ○ ○

② 구강 2-1.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 검사 7,450 ○ ○ ○ ○2-2.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③병리검사등

3-1. 소변 시험지법(요단백, 잠혈) 730 ○ ○ ○ ○

3-2. 혈액

3-2-1.  혈당(식전) 1,250(비만) × ○ ○ ○
3-2-2.  총콜레스테롤 1,480(비만) × ○ ○ ○
3-2-3. 고밀도지단백(HDL) 6,010(비만) × ○ ○ ○
3-2-4. 중성지방 3,540(비만) × ○ ○ ○
3-2-5. 저밀도지단백(LDL) 계산값(비만) × ○ ○ ○
3-2-6.  AST(SGOT) 1,790(비만) × ○ ○ ○
3-2-7.  ALT(SGPT) 1,750(비만) × ○ ○ ○
3-2-8.  혈색소 980(여고생) × × × ○

3-4. 결핵
흉부 X-선 직촬(14″X14″)-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7,820 × × ○ ○
흉부 X-선 직촬(14″X17″)-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8,130 × × ○ ○
흉부 X-선 직촬(CR or DR) 6,480 × × ○ ○
흉부 X-선 직촬(Full PACS) 7,350 × × ○ ○

계
초1(공통) → 15종  16,590원초4 → 일반학생 15종 16,590원, 비만학생 22종 32,410원중1 → 일반학생 19종 23,070원 ~ 24,720원, 비만학생 26종 38,890원 ~ 40,540원고1 → 남 (일반) 19종 23,070원 ~ 24,720원원, 남 (비만) 26종 38,890원 ~ 40,540원       여(일 반) 20종 24,050원 ~ 25,700원, 여(비 만) 27종 39,870원 ~ 41,520원

※ 참고
  ①소변검사 : 시험지법 검사비용은 ‘요단백’ 1종에 대한 검사비이나, ‘잠혈’ 과 ‘요당’검사 항목 추가
  ②결핵검사：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를, DR은 디지털촬영장치를,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③중1, 고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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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일반 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이하 
"보건소"라 한
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
을 추가로 설치
ㆍ운영하는 한방
병원 및 치과
병원

가. 의사：연평균 일일 검진인
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

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
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

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
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

체검사 및 진
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현미경
사. 혈액학검사기기
아. 혈액화학분석기
자. 방사선촬영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부터 검사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
촬영장치 및 방사선
간접촬영장치(100㎜
이상)를 말한다. 다
만, 방사선간접촬영
장치(100㎜이상)는 
2009년 12월 31일까
지만 인정한다.

비고：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
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
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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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1]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ㆍ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기기중품목별등급 A68010 장비이어야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별표 9-2]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일반
검진

가. 의사：일일 건강검
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
되, 그 단수에는 1
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및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
자 ( 대표자 ) 가
「자동차관리
법」에 따른 자
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
진차량을 갖추어
야 한다.
※출장검진차량
이란 출장검진
을 위하여 자동
차에 해당 기준
에 따른 장비
를 갖추고 진료
공간과 탈의공
간을 구분한 차
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진단용 방
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
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
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구강
검진

가. 치과의사：일일 건
강검진을 받는 사
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또는 치과
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
을 이수해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
는차량기준을갖추지않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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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

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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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문진표(중학생ㆍ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

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
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ㆍ허리ㆍ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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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
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
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
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
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
(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

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
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
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

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

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빰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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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

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

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의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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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귓속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콧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동시 양성인 

경우도 신장 

질환의심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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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

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 O 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간세포효소
(ALT)
SG P 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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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ㆍ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1)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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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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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ㆍ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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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곁굴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9.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
(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
(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
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
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중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

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 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 '정
밀검사요함 ‘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상 항목개선 연구. 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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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

혈 액

혈당(식전) ㎎/dL

몸무게 ㎏
총콜레스테롤 ㎎/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dL

척추

눈

시력

측정

나 안  좌:    우:

교 정  좌:    우:

중성지방 ㎎/dL안 질 환

귀
청    력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dL
귓    병

콧    병 간 세포
효소

AST U/L

ALT U/L

목    병 혈 색 소 g/dL

결    핵

피 부 병

혈 압
수 축 기 ㎜Hg

소 변
요 단 백 이 완 기 ㎜Hg

요 잠 혈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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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 잉

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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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대장

검진기관명：

연번 학교명
검진자
성 명

학년 반 검진일자
발송일자
(년월일)

발송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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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 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검사비용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입력 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

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남학생에게 혈색소 검사를 한 경우

- 초등학생 1학년에게 비만(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

- 비만이 아닌 학생에게 혈액검사를 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라. 지급보류

○ 현저하게 검사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 검사성적

과 종합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

견․조치사항 및 판정(종합판정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검진결과통보서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경우(특히 소견란 등에 한글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담당의사 날인 누락,

소견서 부실 등)

지급보류
검사성적 재확인 시 까지 

해당수검자의 검진비 

전액 지급보류 후  

시정완료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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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앞면)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
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

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
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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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
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

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 ․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
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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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2020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 초, 중, 고등학교 전체 )

1 학 기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04 01 수 가락 가락중 부산산업과학고

04 02 목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경성전자고, 부산디지털고

04 03 금 부산체육중 부산체육고, 부산해사고, 부산보건고
부산영상예술고

04 06 월 엄궁, 동궁, 학장, 학진 엄궁중, 학장중
04 07 화 동주, 주학, 구학 동주중, 주례여중 구덕고, 주례여고
04 08 수 주례, 주원, 가평, 가산 주례중,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04 09 목 주감, 주양, 개금, 개림 주감중, 개림중
04 10 금 개화, 개포, 개원 광무여중, 부산국제중 개금고, 부산국제고, 한국과학영재교
04 13 월 가야, 가남, 선암, 부전 서면중, 부산동중, 부산진여중 부산동고
04 14 화 동양, 동원, 동평 동양중, 개금여중 개성고, 경원고
04 15 수 선 거 일
04 16 목 당감, 당평, 부암, 성지 동평중, 동평여중, 부산진중 부산미용고
04 17 금 연지, 초읍, 부산진 초읍중, 초연중 부산진고
04 20 월 양정, 양성, 거제 동의중 동의공고, 성모여고, 부산진여상
04 21 화 양동, 성전 항도중, 양동여중 양정고, 세정상고, 부산진여고
04 22 수 전포, 성북, 성서, 동성 덕명여중 동성고, 부산마케팅고
04 23 목 성동, 문현 성동중, 문현여중 경남공고, 한얼고

04 24 금 성천, 신연, 우암,
(아시아공동체학교)

문현여고, 대양전자통신고, 배정고,
부산경영고, 성지고

04 27 월 동천, 동항, 석포, 용당 동항중, 감만중, 석포여중 부산항만물류고
04 28 화 백운, 용호, 용산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고, 한국조형예술고
04 29 수 운산, 분포, 오륙도 분포중, 오륙도중 분포고
04 30 목 부처님 오신날
05 01 금
05 04 월
05 05 화 어린이 날
05 06 수 용문, 대천 대천중, 남천중 대연고, 금정전자공고

05 07 목 연포,(혜성학교, 혜남학교, 
구화학교) 대연중, 해연중 중앙고, 동천고

05 08 금 대연, 용소, 대남 부산공고, 부산세무고
05 11 월 남천, 광남, 광안, 호암 수영중, 동아중 부산동여고
05 12 화 민락, 민안, 수영, 망미 한바다중, 동수영중, 광안중
05 13 수 수미, 배산, 강동, 배화학교 망미중, 센텀중 남일고, 덕문여고
05 14 목 센텀, 해강, 해원 해강중 해강고, 센텀고
05 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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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05 18 월 해림, 해운대 부산국제외고, 문화여고, 해운대공고
부산기계공고

05 19 화 해동, 동백 해운대중, 해운대여중 해운대고, 해운대여고, 해운대관광고
05 20 수 신도, 양운, 좌동 신도중, 양운중 신도고, 양운고
05 21 목 상당, 부흥, 좌산 상당중, 부흥중 부흥고
05 22 금 신곡, 송정, 해송, 송수 신곡중, 동백중, 재송여중

05 25 월 신재, 재송, 반산, 반여,
반석, 무정 재송중, 반여중 반여고

05 26 화 인지, 장산, 반송, 운송
송운, 운봉 인지중, 장산중

05 27 수 신진, 철마, 기장, 대청 반송중, 대청중, 기장중,
반송여중 영산고

05 28 목
일광, 교리, 죽성, 용암,
내리, 월내, 칠암, 좌천,
장안

장안중 장안고, 장안제일고, 기장고

05 29 금 모전, 신정,(해마루학교) 모전중, 신정중 신정고
06 01 월 월평, 정원, 가동, 달산 중앙중
06 02 화 정관, 방곡, (성우학교) 정관중 정관고

06 03 수 금사, 서곡, 서동, 서명 금사중, 동현중 내성고, 금정여고, 부산경호고, 
부산예원고

06 04 목 명장, 명동, 명서, 동상,
혜화 혜화여중 용인고, 금정고, 대명여고, 혜화여고

06 05 금 반안, 삼어, 충렬, 안락,
안진 충렬중, 남일중, 반안중 충렬고, 부산골프고

06 08 월 안남, 안민, 과정, 토현 안락중, 토현중,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06 09 화 연천, 연일, 연신, 연서,
연동(동암학교) 연일중, 연산중 연제고

06 10 수 연산, 연제, 연미, 동명,
(부산맹학교) 연제중, 동신중, 학산여중 부산여상, 학산여고

06 11 목 창신, 남문, 여고 거성중, 거제여중 부산정보고, 계성여상

06 12 금 거학, 미남, 교대부설 여명중, 내성중, 이사벨중, 
사직여중, 지구촌고, 이사벨고

06 15 월 사직, 금강, 예원 사직중 동인고, 사직여고
06 16 화 달북, 온천, 내산 온천중, 유락여중 사직고, 부산전자공고, 동래원예고
06 17 수 낙민, 명륜, 내성, 수안 동래중, 동해중 동래고, 중앙여고
06 18 목 교동, 동현, 현곡, 부곡 부곡중, 금양중, 부곡여중 사대부고

06 19 금 청룡, 남산, 금샘, 삼육, 공
덕, (은애학교) 금정중, 남산중 부산과학고, 남산고

06 22 월 구서, 장서, 두실 구서여중, 브니엘예술중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브니엘예술고
06 23 화 금양, 동래 동래여중, 부산예술중 지산고, 동래여고, 부산예술고
06 24 수 금정, 금빛, 장전 장전중 대진전자통신고, 부산정보관광고
06 25 목 만덕, 상학, 백양, 신덕 만덕중, 백양중, 신덕중 만덕고
06 26 금 백산, 덕양, 양천, 양덕 덕천중, 덕천여중, 양덕여중 낙동고, 경혜여고



Ⅴ. 참고자료 0105- 105 -

(특수학교) 임.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06 29 월 덕성, 화정, 명덕, 용수 화명중, 용수중
06 30 화 학사, 명진, 와석, 화잠 명진중, 화신중 화명고
07 01 수 화명, 금명, 신금, 대천리 금명중, 대천리중 금곡고, 금명여고

07 02 목 금곡, 금창, 덕천, 구포,
구남 가람중, 금곡중, 구남중, 구포중 백양고

07 03 금 포천, 신천, 모산, 모동 모라중, 모동중 성도고, 삼정고
07 06 월 모라, 모덕, 덕상, 덕포 신라중, 덕포여중 대덕여고, 서부산공고, 부산산업학교

07 07 화
연학, 사상, 창진, 삼덕,
감전, 괘법, 서감, 
(솔빛학교)

사상고, 부산조리고

07 08 수 낙동, 하단, 을숙도 하단중, 건국중 건국고, 부산여고
07 09 목 하남, 신남, 신평, 신촌 하남중, 대동중 대동고, 부산자동차고, 국제금융고
07 10 금 보림, 장림, 효림 영남중, 장림여중 성일여고, 부경보건고
07 13 월 다송, 다선, 다대 다송중, 두송중, 다대중 다대고
07 14 화 중현, 응봉, 몰운대 다선중 동아고, 해동고, 동아공고

07 15 수 당리, 사남, 사동, 사하,
괴정 사하중, 당리중 부산일과학고, 대광발명과학고

07 16 목 옥천, 서천, 감천, 구평,
승학

장평중, 삼성중, 감천중, 
동주여중 삼성여고

07 17 금 송도, 천마, 아미, 토성,
남부민, (혜송학교) 송도중, 초장중, 경남중 부산관광고, 부일외고, 부일디자인고

09 01 화 대신, 동신 대신중, 중앙여중
09 02 수 구덕 부산여중 부경고, 경남고
09 03 목 부민, 화랑 대신여중 부산서여고
09 04 금 보수 덕원중 혜광고
09 07 월 광일, 남성 남성여고, 동주여고
09 08 화 봉래, 초량 부산중 부산고
09 09 수 동일중앙 선화여중, 경남여중
09 10 목 수정, 수성 부산서중, 부산동여중 경남여고
09 11 금 좌성, 범일, 성남 금성고, 데레사여고
09 14 월 영도, 남항 영선중, 남도여중 부산남고
09 15 화 대평, 신선 부산남중, 신선중
09 16 수 대교, 봉학, 청학, 청동 영도여고
09 17 목 상리, 절영, 봉삼, 중리 광명고
09 18 금 동삼, 태종대 태종대중,영도제일중, 해동중
09 21 월 명일, 명지 명지중, 경일중 경일고
09 22 화 신명, 명원, 남명, 오션

09 23 수 명호, 신호, 송정, 
(한솔학교) 명호중 명호고

09 24 목 천가, 녹명 신호중, 덕문중, 녹산중, 송정중 덕문고
09 25 금 배영, 덕두, 녹산 대저중, 지사중 대저고
09 28 월 대상,대저,대사,혜원학교 낙동중 강서고

302(14) 개교 171 개교 152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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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 서 부 교 육 청 )

1 , 2 학 기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04 03 금 부산체육중
07 08 수 낙동, 하단, 을숙도 하단중, 건국중
07 09 목 하남, 신남, 신평, 신촌 하남중, 대동중
07 10 금 보림, 장림, 효림 영남중, 장림여중
07 13 월 다송, 다선, 다대 다송중, 두송중, 다대중
07 14 화 중현, 응봉, 몰운대 다선중
07 15 수 당리, 사남, 사동, 사하, 괴정 사하중, 당리중
07 16 목 옥천, 서천, 감천, 구평, 승학 장평중, 삼성중, 감천중, 동주여중

07 17 금 송도, 천마, 아미, 토성, 남부민,
(혜송학교) 송도중, 초장중, 경남중

09 01 화 대신, 동신 대신중, 중앙여중
09 02 수 구덕 부산여중
09 03 목 부민, 화랑 대신여중
09 04 금 보수 덕원중
09 07 월 광일, 남성
09 08 화 봉래
09 14 월 영도, 남항 영선중, 남도여중
09 15 화 대평, 신선 부산남중, 신선중
09 16 수 대교, 봉학, 청학, 청동
09 17 목 상리, 절영, 봉삼, 중리
09 18 금 동삼, 태종대 태종대중, 영도제일중, 해동중

계 54(1) 개교 32 개교

(특수학교) 임.



Ⅴ. 참고자료 0107- 107 -

2020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 남 부 교 육 청 )

1 , 2 학 기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04 08 수 주례, 주원, 가평, 가산 개성중, 가야여중
04 09 목 개금, 개림 개림중
04 10 금 개화, 개포, 개원 광무여중, 부산국제중
04 13 월 가야, 가남, 선안, 부전 서면중, 부산동중, 부산진여중
04 14 화 동양, 동원, 동평 동양중, 개금여중
04 16 목 당감, 당평, 부암, 성지 동평중, 동평여중, 부산진중
04 17 금 연지, 초읍, 부산진 초읍중, 초연중
04 20 월 양정, 양성 동의중
04 21 화 양동, 성전 항도중, 양동여중
04 22 수 전포, 성북, 성서, 동성 덕명여중
04 23 목 성동, 문현 성동중, 문현여중
04 24 금 성천,신연,우암,(아시아공동체학교)
04 27 월 동천, 동항, 석포, 용당 동항중, 감만중, 석포여중
04 28 화 백운, 용호, 용산 용호중, 용문중
04 29 수 운산, 분포, 오륙도 분포중, 오륙도중
05 06 수 용문, 대천 대천중, 남천중

05 07 목 연포, (혜성학교, 혜남학교,
부산구화학교) 대연중, 해연중

05 08 금 대연, 용소, 대남
07 07 화 연학

09 08 화 초량 부산중
09 09 수 동일중앙 선화여중, 경남여중
09 10 목 수정, 수성 부산서중, 부산동여중
09 11 금 좌성, 범일, 성남

계 60(4) 개교 37 개교

(특수학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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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 북 부 교 육 청 )

1 , 2 학 기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04 01 수 가락 가락중
04 06 월 엄궁, 동궁, 학장, 학진 엄궁중, 학장중
04 07 화 동주, 주학, 구학 동주중, 주례여중
04 08 수 주례중
04 09 목 주감, 주양 주감중
06 25 목 만덕, 상학, 백양, 신덕 만덕중, 백양중, 신덕중
06 26 금 백산, 덕양, 양천, 양덕 덕천중, 덕천여중, 양덕여중
06 29 월 덕성, 화정, 영덕, 용수 화명중, 용수중
06 30 화 학사, 명진, 와석, 화잠 명진중, 화신중
07 01 수 화명, 금명, 신금, 대천리 금명중, 대천리중
07 02 목 금곡, 금창, 덕천, 구포, 구남 가람중, 금곡중, 구남중, 구포중
07 03 금 포천, 신천, 모산, 모동 모라중, 모동중
07 06 월 모라, 모덕, 덕상, 덕포 신라중, 덕포여중

07 07 화 사상, 창진, 삼덕, 감전, 괘법, 서감
(솔빛학교)

09 21 월 명일, 명지 명지중, 경일중
09 22 화 신명, 명원, 남명, 오션
09 23 수 명호, 신호, 송정, (한솔학교) 명호중
09 24 목 천가, 녹명 신호중, 덕문중, 녹산중, 송정중
09 25 금 배영, 덕두, 녹산 대저중, 지사중
09 28 월 대상, 대저, 대사, (혜원학교) 낙동중

계 66(3) 개교 37 개교

(특수학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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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 동 래 교 육 청 )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04 20 월 거제
06 03 수 금사, 서곡, 서동, 서명 금사중, 동현중
06 04 목 명장, 명동, 명서, 동상, 혜화 혜화여중
06 05 금 충렬, 안락, 안진 충렬중, 남일중
06 08 월 안남, 안민, 과정, 토현 안락중, 토현중, 연천중

06 09 화 연천, 연일, 연신, 연서, 연동,
(동암학교) 연일중, 연산중

06 10 수 연산, 연제, 연미, 동명,
(부산맹학교) 연제중, 동신중, 학산여중

06 11 목 창신, 남문, 여고 거성중, 거제여중
06 12 금 거학, 미남, 교대부설 여명중, 내성중, 이사벨중, 사직여중
06 15 월 사직, 금강, 예원 사직중
06 16 화 달북, 온천, 내산 온천중, 유락여중
06 17 수 낙민, 명륜, 내성, 수안 동래중, 동해중
06 18 목 교동, 동현, 현곡, 부곡 부곡중, 금양중, 부곡여중

06 19 금 청룡, 남산, 금샘, 삼육, 공덕,
(은애학교) 금정중, 남산중

06 22 월 구서, 장서, 두실 구서여중, 브니엘예술중
06 23 화 금양, 동래 동래여중, 부산예술중
06 24 수 금정, 금빛, 장전 장전중

계 59(3) 개교 34 개교

(특수학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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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 해 운 대 교 육 청 )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05 11 월 남천, 광남, 광안, 호암 수영중, 동아중
05 12 화 민락, 민안, 수영, 망미 한바다중, 동수영중, 광안중
05 13 수 수미, 배산, 강동, (배화학교) 망미중, 센텀중
05 14 목 센텀, 해강, 해원 해강중
05 18 월 해림, 해운대
05 19 화 해동, 동백 해운대중, 해운대여중
05 20 수 신도, 양운, 좌동 신도중, 양운중
05 21 목 상당, 부흥, 좌산 상당중, 부흥중
05 22 금 신곡, 송정, 해송, 송수 신곡중, 동백중, 재송여중
05 25 월 신재, 재송, 반산, 반여, 반석, 무정 재송중, 반여중
05 26 화 인지, 장산, 반송, 운송, 송운, 운봉 인지중, 장산중
05 27 수 신진, 철마, 기장, 대청 반송중, 대청중, 기장중, 반송여중

05 28 목 일광, 교리, 죽성, 용암, 내리, 
월내, 칠암, 좌천, 장안 장안중

05 29 금 모전, 신정, (해마루학교) 모전중, 신정중
06 01 월 월평, 정원, 가동, 달산 중앙중
06 02 화 정관, 방곡, (성우학교) 정관중
05 05 금 반안, 삼어 반안중

계 63(3) 개교 31 개교

(특수학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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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구
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
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

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

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고 발생을 계속 감

시할 필요가 있는 감

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

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
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

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

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

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

색 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 균 속 균 종

(CRE) 감염증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

콥병(CJD) 및 변

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

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

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

(MRPA)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

박 터바 우마 니균 

(MRAB)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

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

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

스감염증

감
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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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학교 감염병 발생 시 교육지원청 대응 요령

 ◇ 결핵 ◇

 ○ 교육지원청 역할(역학조사 시)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교육부)

  ▸교육지원청 결핵관리 담당자는 역학조사 지원

     및 대상 학교에 대한 조사 협조 유도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구성에 따른

     임무 확인(협업 자세 등)

 ◇ 기타 감염병 ◇

 ○ 교육지원청 역할 

   ▸대상 : 감염병 집단 발생 학교

    ·역학조사 시 :“결핵 처리 절차”준용

      (노로바이러스 : 2017년 모의훈련 준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조와

     관할 보건소의 자문 획득 지도

구분 내용

신고 접수 ⇒

○ 보건소 신고 유무 확인

○ NEIS 보고 지도

○ 환자 상태 확인(격리여부 등)

학교 방역

지원
⇒

○ 신고 접수 다음 날(출장)
  - 소독비 지원 / 방역물품 전달
○ 보건소 역학조사 협조 당부
  - 현장 지도점검 결과 복명
    (참고자료 7)
    * 언론보도 시 적절한 대응 능력 확보 

1차 

협의회 

참석

⇒

○ 교육지원청 참여(학교 협조 유도) 

  - 현장조사 

  -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 

보고 사항

제출(최초)
⇒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보고

  - 교육지원청 지원 및 지도 내용

    첨부 

중간 점검 ⇒

○ 엑스선 검사 또는 잠복결핵 검사 
날 
  - 학교 현장 확인 및 지도
  - 검사결과 교육지원청에 유선 통보 

당부

보고 사항

제출(최종)
⇒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보고

결핵 환자

통계 관리
⇒ ○ 연도별 결핵 환자 통계 정리 

※ 각급학교 방역물품 확보 권장 기준

  ⓵ 체온계 : 교실 당 1개 + 보건실용(2~3개)

  ⓶ 의료용 장갑 : 보건실용(학급수 × 5개)

  ⓷ 일회용 마스크 : 교실 당 20개 + 보건실용(학생 10명당 3개) 

  ⓸ 기타(필요 시) : 손소독제, N-95마스크, 눈보호대(안대) 등

※ 방역 실시 기준

  ⓵ 법정 기준

     - 4월~9월(1회이상 / 2개월), 10월~3월(1회이상 / 3월)

  ⓶ 권장 기준

     - 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2월, 11월) 또는 감염병  

 유행경보, 주의보 등 발령시 추가 실시

구분 내용

NEIS 

확인

(신고 

접수)

⇒

○ 보건소 신고 유무 확인

○ NEIS 보고 사항 확인

○ 환자 현황 확인

학교 방역

지원
⇒

○ 확인(신고 접수) 다음 날(출장)

  - 소독비 지원 / 방역물품 전달

○ 현장 지도점검(보건소 자문)

  - 결과 복명

     (참고자료 7)

    * 언론보도 시 적절한 대응 능력 확보 

추수 점검 ⇒

○ 환자 증가 유무 확인

  - (증가 시) 보건소의 지속적인    

  

자문 획득 지도

감염병 

환자

통계 관리

⇒ ○ 연도별 발생 환자 통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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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학교 감염병 발생 시 나이스 보고 요령

※ 학생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 제2차 개정판(초‧중‧고‧특수학교용: 상세본) p.162 ~ p.168 참조

1. 감염병 환자 등록 

▶▶ 중분류명 : 감염병 환자들을 등록, 일괄등록, 조회, 보고 할 수 있는 메뉴

▶▶ 메뉴경로 :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환자등록]

▶▶ 단위화면명 : 감염병 환자등록

2. 감염병 보고 제출

▶▶ 메뉴경로 :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보고제출]

▶▶ 단위화면명 : 감염병 보고제출

▶▶ 주의사항 : [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보고제출]메뉴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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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2020.     .      .)

〇〇교육지원청

 발생 현황

발병

감염병
학교명 일자

발생환자 수 등교중지 

환자수

(치료중)

완치자수

금일 누계금일 누계

- 집단발병 양상 기재(학급당/전체인원 대비 발생수 등 발생추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m 등교중지 조치, 보건교육, 소독, 교육지원청 현장점검, 보건소 협의사항 등

을 일자별로 기재

m 

m 

m 

 보건소 조치사항 등

m 역학조사 실시, 물품지원 등 보건소 조치사항 등 기재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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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부산관내 보건소의 2020년 학생건강증진 사업 현황

① 사하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치아
만들기

초등학교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초등학교 26개교
-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 양치

용액 배부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초등학교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관내 치과의원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학생 860명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치료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전교생, 인원 미정
- 내용: ppt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 전문 강

사 교육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1319 금연클리닉
중·고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이동클리닉)
- 대상: 흡연학생(희망자), 인원 미정
- 내용: 강의, 분임토의, 동영상 등

관내 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② 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초등학생
(관내)

- 기간: 4월～9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초등학생
-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초등학생 5학년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관내 참여 치과의원
- 대상: 초등학생 5학년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사업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25개교
- 내용: 흡연음주예방교육, 흡연예방학습체험

관운영, 청소년금연교실운영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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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치매극복선도학교
“나와 이웃을 위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초·중·고

- 기간: 4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전교생 또는 특정 학년 전체
- 내용: 치매파트너양성교육/선도학교지정운영
* 치매파트너: 자신의 미래 인지건강을 위
해정보를 습득하고 실천하며 사회에 만연
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
로써 나와 지역사회가 치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

- 기타: 치매선도학교 참여 혜택
치매사업 관련 자원봉사 참여 기회 제공
☞ 자원봉사 점수 인증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제 해결
학교 요청 시 자율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노인복지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부산시장상, 부산광역
치매센터장상 등 타 기관 수상 기회 등

관내 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③ 영도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음주폐해예방교실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재학생
- 내용: 강의, 동영상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TD, Tdap 및
일본뇌염(사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초6～중1
(부산시 전역)

- 기간: 연중
- 장소: 보건소 및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 대상: 2007, 2008년생(단,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여아만 지원가능)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보호자동반)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안심학교 지정장소
- 대상: 해당 안심학교 학생
- 내용: 알레르기 질환자 유병조사, 선별

환아 알레르기검사 지원, 보건실
천식 응급키트 및 보습제 비치,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장애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초등학교
(관내)

- 기간: 3월～6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초등학교 5학년(예정)
- 내용: 휠체어 장애인 직접 강의, 동영상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올바른손씻기
교육

초등학생
(관내)

- 기간: 4～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
- 대상: 재학생
- 내용: 손세정교육기구(뷰박스) 대여를 통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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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교실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내용: 강당수업 및 방송수업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건강한 돌봄
놀이터

초등학교
(관내)

- 기간: 3월～7월
- 장소: 희망 초등 돌봄교실 등(방문교육)
- 대상: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희망자)
- 내용: 신체활동 놀이, 식생활 체험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초등
흡연예방교실

초등학교
(관내)

- 기간: 3월～10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재학생
- 내용: 강의, 동영상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중·고
(관내)

- 기간: 연중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상담)
- 대상: 학교당 흡연학생 10명이상
- 내용: 금연상담 및 CO측정 등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금연교육(흡연자대상)

관내 중·고
전화 신청

아동치과주치의
초등학교5학년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 기간: 3월～11월
- 장소: 관내 협력 치과
- 대상: 사업 신청기관의 학생 oo명
- 내용: 치과 검진 및 추가치료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초·중·고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내용: 강당수업 및 방송수업 등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④ 중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초·중·고
(관내)

- 기간: 3～12월
- 대상: 관내 초·중·고
- 내용: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알레르

기 검사 등

관내 초·중·고
보건소로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토피 질환자
의료비 지원

초·중·고
(관내)

- 기간: 연중
- 대상: 중구 거주 저소득층 19세 미만 아

토피 피부염 및 천식 질환자
- 내용: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아토피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등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보건소로 직접 신청

불소용액
양치사업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2월(학기중), 월 1～2회 배부
- 대상: 관내 초·중·고
- 내용: 월 2회, 신청 인원수에 맞춰 불소양

치용액 방문 배부

관내 초·중·고
상시 희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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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
- 대상: 흡연학생(희망자) 00명
- 내용: 금연상담 및 행동요법제 제공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찾아가는
청소년

통합건강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5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신청 초·중·고등학교 학생
- 내용: 통합건강교육 및 불소도포 등

(구강관리, 영양, 운동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상시신청가능)

돌봄놀이터
초
(관내)

- 기간: 3월～12월 중
- 장소: 광일초 돌봄교실 및 강당
- 대상: 광일초 초등돌봄교실 아동(신청학교)
- 내용: (최소 16주 이상 진행) 영양, 식생활

교육, 신체활동 교육, 비만도 측정
및 건강습관 평가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신청기간: 19년도
11월중, 접수완료)

청소년
금연·절주교육

지원

초·중·고
(관내)

- 기간: 연중
- 장소: 학교 방문교육
- 내용: 금연·절주교육 및 홍보물 배부
- 인력: 금연상담사 또는 외부강사

희망학교
유선신청

⑤ 남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생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초등학교 돌봄교실
- 대상: 초등학교돌봄교실이용학생(1～2학년)
- 내용: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교육 실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희망신청
(‘19년 12월 공문 발송)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치원생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관내 유치원(방문운영)
- 대상: 영·유아
- 내용: 아토피·천식 예방 관련 교육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

(공문발송 예정)

흡연 청소년
코칭스쿨

중·고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흡연 청소년(희망자) 10～15명
- 내용: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END 활용

(주 1회 / 총 4회 운영)

관내 중·고
희망신청

(공문발송 예정)

도전! 금연·금주
골든벨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강당 등)
- 대상: 학교 재학 청소년
- 내용: 참여형 금연·금주 교육 운영

(골든벨 형식, 캠페인 병행)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공문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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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실

유치원생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유치원 지정장소(방문운영)
- 대상: 만4·5세 원아
- 내용: 체험형 흡연 예방 교육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

(공문발송 예정)

흡연 청소년
선도모니터단

중·고
(관내)

- 기간: 4월∼11월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 내용: 흡연청소년 모니터단 구성(금연지도

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 교내
외 흡연 상시 모니터링, 주 흡연 장
소 등 실태조사, 사업 관련 의견
공유 등

관내 중·고
희망신청

(공문발송 예정)

장애인식개선교육
초등학생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초등학교 지정장소(방문운영)
- 대상: 초등학생
- 내용: 후천적장애발생예방교육 및 점자체

험 통한 장애체험교육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접수예정)

취약지역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용호, 감만,
우암동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 기간: 4월∼7월
- 장소: 초등학교 지정장소(방문운영)
- 대상: 감만,우암지역 5개소
- 내용: 구강보건교육 및 치아관리교육

해당지역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접수예정)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

- 기간: 4월∼11월
- 장소: 관내 치과의원(사업참여기관)
- 대상: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아동
- 내용: 예방적 구강관리(불소도포 등) 및

구강검진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접수예정)

장애인
구강케어의 날

관내 특수학교
재학생

- 기간: 5월∼9월
- 장소: 관내 특수학교 1～2개소
- 대상: 특수학교 재학학생
- 내용: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관내 특수학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접수예정)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유치원생
(관내)

- 기간: 5월∼10월
- 장소: 유치원 지정장소(방문운영)
- 대상: 만4·5세 원아
- 내용: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바니시 도포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접수예정)

정신건강
예방프로그램
「너와 나의
소중한 시간」

중·고 관심군
또는 추천된
학생
(관내)

- 기간: 5월～10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또는

추천된 학생
- 내용: 청소년의 자존감증진훈련, 사회기술

훈련, 스트레스 및 정서관리

교육 희망하는
중·고에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626-4660)로 신청

부모교육
중학생 학부모
(관내)

- 기간: 7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해당학교 학부모
- 내용: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교육

교육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626-4660)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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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학생건강증진교실
(금연·절주)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신청 초·중·고 학생
- 내용: 대면교육, 집합교육, 방송교육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생건강증진교실
(비만예방)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신청 초·중·고 학생
- 내용: 대면교육, 집합교육, 방송교육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생건강증진교실
(구강건강)

초1～3학년
(관내)

- 기간: 4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신청 초등학교 1~3학년
- 내용: 구강건강교육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구강건강)

초5학년
(관내)

- 기간: 4월～12월
- 장소: 관내 치과의원(사업 참여 치과)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내용: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질환 예방 처치에 대한 진료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⑦ 부산진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건강한 돌봄놀이터
관내 4개
초등학교

- 기간: 3～8월
- 장소: 학교 내
-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아동
- 내용: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12회) +

놀이형 신체활동프로그램(24회)

교육청에서
공문 발송 시 신청

학생장애
예방교실

관내
초·중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 장소(방문교육)
- 대상: 초·중학생
-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수칙 등

공문 발송 후
관내 초·중
희망신청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관내 초·중·고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신청학교 학생
- 내용: 흡연의 피해 및 예방 교육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청소년
심화코칭스쿨

관내 중·고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 및 건강증진센터
- 대상: 신청학교 흡연 학생 6～10명
- 내용: 흡연학생 심화 상담 및 금연 교육

관내 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고등학교
탄력라인교실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 기간: 3월～11월(선택가능)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30명
- 내용: 주1회 운동교육 및 영양교육 등

관내 특성화 고교대상
공문 발송 후
희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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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 기간: 3월～12월
- 장소: 기관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해당 기관 전교생 및 알레르기 질환

의심자
- 내용: 동화구연, 집합교육 ,방송교육 등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감염병 예방
손씻기 교육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
- 대상: 전교생
- 내용: 손씻기 세정 도구 체험 및 올바른

손씻기 교육(손씻기 장비 대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교 구강보건실
관내 3개교

(부전초, 개포초,
부산진초)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내 구강보건실
- 대상: 1～4학년
- 내용: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우식활성도

검사(캐리뷰), 불소도포, 불소용액양
치, 치아홈메우기 등

해당 학교
공문 발송 후
동의서 신청 접수

예정

학교 양치교실

관내 양치교실
설치학교(11개교)
당감,연학,개화
개금,선암,동양
성서,성전,동원,
개림,가평

- 기간: 4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해당학교 방문교육)
- 대상: 1～6학년 전교생대상
- 내용: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우식활성도

검사(캐리뷰), 불소도포, 불소용액양
치 등

해당 학교
공문 발송 후
동의서 신청 접수

예정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800명

- 기간: 3월～12월
- 장소: 치과주치의 참여 치과(방문)
- 대상: 관내초등학교 5학년 아동 및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800명
- 내용: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등 예방처치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한하여 추가
진료 실시)

관내 초등학교
공문발송 후
대상자 접수예정

척척교실
(ADHD
행동조절
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1개교

- 기간: 9월～10월(상세 일정 미정)
- 장소: 해당 학교(미정)
-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및

일반군
- 내용: ADHD 행동조절 프로그램(문제해결

기술훈련)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자해학생
프로그램

관내
중·고 중
1개교

- 기간: 9월～10월(상세 일정 미정)
- 장소: 해당 학교(미정)
- 대상: 자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내용: DBT기반 마음챙김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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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강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사랑해! 청소년 7일
금연교실

중·고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보건소
- 대상: 학교 추천 흡연 경험 학생 소수
- 내용: 총 7일(주 1회) 간 금연 집중교육

(강의, 분임토의, 역할극, 동영상 등)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교 방문 –
흡연ㆍ음주
예방교실

초·중·고·특수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 장소(방문교육)
- 대상: 학교 학생
- 내용: 흡연ㆍ음주예방교육, 블록 맞추기,

금연서약서, 음주고글체험 등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0월
- 장소: 학교
- 대상: 안심학교 학생
- 내용: 아토피·천식 환아 선별 및 관리,응급

상황에 대한 관리, 아토피·천식 예
방관리교육 지원, 학교 환경조성 등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최.강.자
(강점 프로그램)

관내
중·고
8명 내외

- 기간: 방학중(상세 일정 미정)
- 장소: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대표강점을 찾고 긍정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청소년
- 내용: 긍정심리학 기반 강점 찾기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I MY MY MINE
(생명존중교육)

관내
중·고 중
6개교

- 기간: 5월～10월(상세 일정 미정)
- 장소: 해당 학교 각 교실(미정)
- 대상: 부산진구 관내 청소년
- 내용: 생명의 소중함 인식하기, 자기돌봄

활동, 생명존중 서약서 작성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교육)

관내
중·고 중
6개교

- 기간: 5월～10월(상세 일정 미정)
- 장소: 해당 학교 각 교실(미정)
- 대상: 부산진구 관내 청소년
- 내용: 보기(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

적, 상황적 신호 확인), 듣기(실제 자
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 경청), 말하기(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 의뢰)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국가예방
접종사업

만12세 이하
아동

(2007.01.01.이후
출생자)

- 기간: 연중
- 장소: 지정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대상: 2007.01.01.이후 출생아동 누구나
- 내용: 국가예방접종 Td 등 17종 무료 접종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에서 지정위탁기관
검색 후 해당기관
방문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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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초등돌봄교실
- 대상: 초등돌봄교실 이용 1～2학년 아동
- 내용: 아동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놀이형 영

양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주1회 12
차 영양교육, 주2회 24차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1월완료)

어린이‧청소년
충치예방교실

초
(관내)

- 기간: 9월～11월
- 장소: 학교(방문교육)
- 대상: 교육 신청 학교
- 내용: 구강보건교육, 칫솔질 교습, 구강 위

생용품 배부, 불소 도포 등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⑨ 북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실

북구 관내
초․중․고

- 기간: 4월～11월
- 장소: 해당학교로 방문교육
- 대상: 전교생 또는 신청 학년 학생
- 내용: 흡연·음주의 폐해와 예방 등 강의

관내 학교 대상
세부 수요조사 시
사업별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북구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 기간: 4월～12월
- 장소: 협력 치과의원
- 대상: 5학년 학생
- 내용: 구강검진, PHP검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
- 비용: 무료

손씻기 기구 대여
북구 관내
초등학생

- 기간: 3월～11월
- 방법: 기구 대여후 학교 자체 교육실시
- 내용: 손을 씻기 전후 비교를 통한 정확한

손씻기 방법 습득

⑩ 사상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청소년

비만예방교육
(운동, 영양)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전교생 또는 학년별
- 내용: 강의 및 실습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전교생 또는 학년별
- 내용: 강의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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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청소년 1회성
흡연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교육신청학교(방문교육)
- 대상: 반별수업 우선, 어려울 경우 학년별/

전교생
- 내용: 강의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7월, 9월～12월(주1회)
- 장소: 다누림센터 내 건강증진센터
- 시간: 방과후(4:30～5:30)
- 대상: 흡연청소년
- 내용: 청소년 금연상담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금연 두드림
콘서트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2월
- 장소: 희망학교 방문
- 대상: 관내 재학생
- 내용: 금연을 주제로 학생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연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⑪ 금정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

관내 초등
3～4개교

돌봄교실 아동

- 기간: 3월∼12월(방학 제외) 중 12주간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돌봄교실 이용 아동 20～30명
- 내용: 건강식생활 형성 및 신체활동 활성

화 프로그램, 과일 간식 지원 등

부산시 교육청
수요조사 시
신청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서동초, 장전초
전교생

- 기간: 3월∼12월(방학 제외)
- 장소: 각 학교 구강보건실
- 대상: 2개교 전교생 830여명
- 내용: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실 설치
학교에 한함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교실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학생(희망자) oo명
- 내용: 강의, 뮤지컬, 동영상 등

관내 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정신건강증진사업
(금정구정신건강복

지센터)

초등 저학년
(관내)

- 세부사업명: 집단치료 프로그램(미술, 놀이)
- 기간: 3월～10월
-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 대상: ADHD의심군
- 내용: 놀이 집단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초등 고학년
(관내)

- 세부사업명: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 기간: 3월～10월
-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 대상: 초등 고학년
- 내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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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동래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UP&DOWN
건강교실

초등
(관내)

- 기간: 2월～12월
- 장소: 지역아동센터2개소(방문교육)
- 대상: 아동센터 등록된 3～6학년
- 내용: 강의, 요리실습, 운동실습 등

관내 지역아동센터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정신건강증진사업
(금정구정신건강복

지센터)

초등 고학년
중·고
(관내)

- 세부사업명: 자해학생 위기관리 프로그램
- 기간: 3월～10월
-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 대상: 자해행동을 하는 학생
- 내용: 위기관리 프로그램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중·고
(관내)

- 세부사업명: 마음읽기 프로그램
- 기간: 3월～10월
-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 내용: 감정조절에 대한 이해 및 공감능력

관내 중·고
희망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중·고
(관내)

- 세부사업명: 마음건강 프로그램
- 기간: 3월～10월
-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 대상: 중,고등학생
- 내용: 감정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관리

관내 중·고
희망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고
(관내)

-세부사업명: 청소년 ‘보·안·관’ 정신건강지킴
이 프로그램

-기간: 3월～10월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등
-대상: 고등학생
-내용: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정

신건강지킴이를 양성

관내 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중
(관내)

- 세부사업명: 마음건강돋보기 교육
- 기간: 3월～10월
- 장소: 신청학교 내 교실
- 대상: 중학교 1학년
- 내용: 정신건강증진교육

관내 중학교
희망신청

(교육청에서 공문발송)

중·고
(관내)

- 세부사업명: 생명존중교육
- 기간: 3월～10월
- 장소: 신청학교 내 강당
- 대상: 중·고등학생
- 내용: 자살예방교육

관내 중·고
희망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중·고
(관내)

- 세부사업명: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기간: 3월～10월
- 장소: 신청학교 내 교실 또는 프로그램
- 대상: 중·고등학생
- 내용: 생명존중교육

관내 중·고
희망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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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튼튼이 불소도포
구강건강교실운영

초등학생
(관내)

- 기간: 5월～12월
- 장소: 초등 22개교
- 대상: 1,2학년(수요조사) 2,000여명
-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관내 학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운영

초등학생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치과주치의 치과기관
- 대상: 초등 22개교, 초등5학년 등 1,400여명
- 내용: 기본진료(검진, 불소도포, 홈메우기 등)

관내 학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부산맹학교,
내성초등학생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구강보건실(방문진료)
- 대상: 전교생 400여명
- 내용: 구강검진, 예방처치 등 지속 구강

건강관리

일정 등 해당학교와
협의 후 상시운영

⑬ 연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초등
5, 6학년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관내 치과 36개소
- 대상: 초등 5, 6학년
- 내용: 구강교육, 구강검진, 예방적 처치

(치아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불소도포사업
초등
2학년
(관내)

- 기간: 5월～7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
- 대상: 초등 2학년
- 내용: 불소겔 도포, 구강교육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니코틴·알코올!
그것이 알고싶다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
- 대상: 전체학년
- 내용: 흡연·음주폐해예방 관련 교육

(전문강사 방문교육)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아토피·천식
예방교실

초등학교 중
안심학교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희망 대상 학년
- 내용: 시청각 교육, 인형극 등

관내 초등학교 중
안심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찾아가는 청소년
건강증진교실

중·고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비만학생 및 운동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20명
- 내용: 근력운동, 스트레칭, 실습 등

관내 중·고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초등학교 1～2학년돌봄교실아동 20명
- 내용: 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과일채소

원물을활용한오감자극미각체험교육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 신청:

동래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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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건강어깨동무로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초·중
(관내)

- 기간: 3월～10월
- 장소: 지역아동센터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지역아동센터 학생 15명
- 내용: 복싱 프로그램 진행

관내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전화 협의

취약계층
통합건강증진사업

초·중
(관내)

- 기간: 8월, 1월
- 장소: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사업부 교육실
- 대상: 지역아동센터 학생 15명
- 내용: 흡연예방, 영양, 구강교육

관내 지역아동센터
희망신청

(※신청: 부산의료원)

⑭ 수영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튼튼!쑥쑥
건강증진프로그램

유치원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유치원 지정 장소
- 대상: 유치원 원아
- 내용: 원아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영양· 구

강·금연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희망 유치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하얀치아!
밝은미소!
치아사랑교실

초등학교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저학년(1～3학년)
-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실시

희망 학교 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아동치과주치의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관내)

- 기간: 4월∼12월
- 장소: 관내 치과의료기관(미정)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질환치료 등

관내 치과의료기관 및
초등학교 참여

신청(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굿모닝!
스쿨워킹데이

초등학교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 대상: 전교생
- 내용: 걷기지도자와함께하는등굣길건강걷기

희망 학교 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관내)

- 기간: 4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중 저학년

(1～3학년)
- 내용: 아동 비만예방 영양·신체활동 교육

희망 학교 신청
(부산시에서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금연교실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보건소 및 학교 지정 장소
- 대상: 흡연청소년
- 내용: 금연 상담 및 금연교육 실시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 음주
예방교실

유치원,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 장소
- 대상: 아동, 청소년
- 내용: 흡연, 음주폐해를알리고예방교육실시

희망 유치원,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 128 -

⑮ 해운대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키쑥쑥
척추건강교실
(척추건강지도자
양성교실)

관내 초・중

- 기간: 7월～8월
- 장소: 반여3동 마을건강센터 또는 재반보

건지소 예정
- 대상: 참여 희망 학생 20명 내
- 내용: 척추건강의 중요성 및 바른자세 알

기, 척추건강체조, 페달로 운동교실

보건소·마을건강센터·
반여3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교내
이동건강체험터

관내 학교 중
희망 학교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내 지정장소(교내 행사 등 연계)
- 대상: 참여 희망 학교 전교생
- 내용: 건강체험터 및 캠페인 실시

관내 초·중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건강한 돌봄놀이터
만들기

관내 초등학교
(강동초·반산초·
반송초·삼어초)

- 기간: 3월～7월
- 장소: 학교 내 돌봄교실
- 대상: 돌봄교실 참여 학생
- 내용: 주 1～2회 신체활동・영양교육

(각 12차시 이상 교육)

부산시청을 통해
참여학교 접수 완료

취약지역 아동
통합건강증진교육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 기간: 2월～11월
- 장소: 신청 지역아동센터
- 대상: 지역아동센터 학생
- 내용: 영역별 1회 건강증진교육

(신체활동, 영양, 금연 등)

보건소 공문을 통해
직접 신청

학생 구강
증진 사업

초․중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교육 희망 학교 학생
- 내용: ppt교육, 개별잇솔질 교습 또는

충치예방 불소 바니쉬 도포 등

관내 초·중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이동금연교실

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흡연학생(희망자) 10명 이상
- 내용: 주 1회(4주) 1:1 금연상담서비스 등

관내 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담배연기 없는
클린스쿨

관내 고등학교

- 신청기간: 2019년 3월 중
- 내용: 흡연예방뮤지컬(공연) 운영
- 조건: 전교생 흡연예방교육, 이동금연교실,

금연캠페인 등 참여

희망신청
(공문 접수)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유치원·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등
- 내용: 강의, 동화구연, 인형극 등

관내 초·중·고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희망신청(3～4월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안심학교
아토피·천식 교사

교육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유치원·초·중·고
(부산광역시)

- 기간: 연1회 (상·하반기)
- 장소: 미정(집합교육)
- 대상: 안심학교 보건·보육 교사
- 내용: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및 응급상

황 대처법 실습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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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장군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4월～12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희망학교
- 내용: 인형극, 금연골든벨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접수 예정)

장애발생예방교육
초·중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희망학년별 또는 반별
- 내용: 후천적 장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관내 초·중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돌봄교실
- 대상: 희망학교
- 내용: 비만예방을위한영양교육및신체활동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희망 신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안심학교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2월
- 장소: 해당 안심학교
- 내용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
° 알레르기질환 유병율 조사 및 환류
° 저소득층 알레르기 질환 보유 아동
검사비 및 보습제 등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
자료 지원 등

안심학교 신청 안내
공문 발송 및 접수

학교기반
정신건강프로그램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 (미정)
- 대상: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 내용: 초등 마음두드림 프로그램, 중등 마음

돋보기 교육, 고등 정신건강교육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

생명사랑
또래지킴이
양성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학교(미정)
- 대상: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 내용: 생명사랑 또래지킴이 양성교육

관내 초·중
희망신청

정신건강검진데이
기장군 거주
아동청소년

- 기간: 2월～11월 마지막주 월요일
- 장소: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 대상: 신청한 아동‧청소년
- 내용: 정신건강상담 및 검사 실시

사전 신청


